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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ing the Candlelight Protests in South Korea 
 

요약문                          

국제앰네스티 문서번호 

ASA 25/008/2008 

 

2008년 5월 2일 소해면뇌상증, 혹은 ‘광우병’에 대한 공포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반

대하며 시작된 촛불집회는 서울 중심부에서 거의 두 달간 매일 계속되었다. 시위에는 거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해 수만명이 모였으며,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의 21주년 기념일

이었던 6월 10일에는 최소 10만명이 참석했다. 시위자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

한 불만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전반적인 다른 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2007년 12월 대선에서 큰 승리를 거두며 새롭게 선출되었던 대통령은 정치적인 위기를 맞

아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졌다. 내각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고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대부분의 시위자들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인권법과 기준들에 보장되어 있는 집회와 표현

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평화롭게 행사했다. 그렇지만 한국의 몇몇 법 조항들은 시위의 권리

를 제한하고 있었고 시위자들은 정부의 해산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했다. 폭력적인 시위자들

에 대한 법무부의 불관용 정책은 2008년 3월에 윤곽이 잡혀가고 있었으며, 이는 진압경찰

에 대한 면책을 보장했고, 2008년 8월 경찰은 불법 시위자들의 검거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했었다. 이는 법집행의 객관성을 손상시켰으며 오용의 가능성을 현저히 증가시

켰다.  

 

시위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평화로웠고, 시위의 규모와 지속 기간을 고려했을 때 시위자들과 

경찰 모두는 주목할만한 조직력과 자제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전경과 시위자들이 충돌하는 

산발적인 폭력 사태가 있었다. 폭력 사태의 두 정점은 경찰이 소화기와 물대포를 처음 분사

했던5월 31일 ~ 6월 1일 사이와, 6월 28 ~ 29일,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

고 발표한 주의 주말이었다. 소화기와 물대포 사용 결정은 경찰청 인권위원 14명이 전원 사

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몇몇 시위자들은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르거나 경찰 버스를 밧줄로 잡아당기는 등, 경찰에 

대한 폭력을 행사했으며 투사물 들을 경찰을 향해 던지고 버스를 파손하기도 했다. 국제앰

네스티는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찰의 책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폭력

적인 시위자들에 대응할 경우에도 무력 사용에 관한 국제 기준들은 준수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위대한 진전을 이루어왔다. 시

위자들에 대한 경찰력 집행도 1999년 시위자들에 대한 최루탄 사용이 중단되는 등의 발전

이 있어왔다. 2008년의 촛불집회와 이에 대응하는 경찰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한국시민사회

와 법제도의 저력을 보여주었지만 국제앰네스티는 여러 인권침해의 사례들을 입수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보고서를 위해 수감자, 국회의원,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응급의료봉사단, 

기자, 인권변호사 등 시위에 참여했거나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56명의 시민들을 면담했

다. 국제앰네스티는 7월의 2주간의 조사관 파견 기간을 포함, 2008년 5월 25일부터 7월 

18일까지 시위자들에 대한 경찰력의 집행을 모니터링해왔으며 다음과 같이 우려스러운 부

분들을 확인했다.   시위시 경찰 및 경비 장비의 오용을 포함하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경

찰력 사용, 자의적인 연행과 구금, 경찰에 대한 적절한 훈련 미비, 경찰의 책임 규명 미비 

 

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군중 통제시 모든 경찰, 특별히 진압경찰의 배치와 훈련, 그리고 경찰의 무력 사용

에 관한 규정이 국제법과 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현행 경찰력 집행 실태를 철저

히 재검토 할 것.  

 

 모든 구금자에 대해 의료조치가 필요하거나 요청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 등 경찰 구금 중의 인권침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  

 

 경찰에 의한 모든 인권침해 주장들에 대해서 효과적이고, 독립적이며, 철저하고 공

정한 수사를 즉각적으로 실시하고, 인권침해 가해자들의 책임을 물을 것. 

 

 모든 시민이 구금에 대한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집회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개정할 것.  

 

국제사무국, 1 Easton street, London WC1X 0DW, United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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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60명 정도가 평화롭게 길에 누워 있었습니다. 진압경찰 지휘관이 저희에게 욕설을 했고, 

부하들에게 우리를 향해 돌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진압경찰 200여명이 돌진해왔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몸을 보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전경들은 우리를 밟고, 방패로 몸을 내리쳤고, 진압봉으

로 때렸습니다.  경찰이 그냥 우리를 체포했더라면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우릴 

때려야 했던 겁니까?”1   

- 이학영, YMCA 한국연맹 사무총장, 2008년 7월 4일   

 

 

1. 머리말  

 

1. 1. 배경  

 

2008년 5월 2일 주말, 소해면뇌상증(BSE, 또는 “광우병”)에 대한 우려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

개에 반대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한국(남한)에서 시작되었다.  집회는 수도 서울에서 열렸다. 아

고라2와 같은 인터넷 토론 게시판과 카시오페아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네티즌3들

은 빠르게 사람들을 결집시킬 수 있었고 첫 주에 1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으며 이 중 대

부분은 중고등 학생이었다.4   

 

참여자 수가 늘어나면서 집회는 5월과 6월, 그리고 7월 첫째 주까지 거의 매일 저녁 열렸다.5  많

은 시위자들은 미국산 쇠고기 협정 반대에 계속 초점을 맞추었지만 새로 선출된 이명박 대통령의 

전반적인 리더십 스타일과 그의 광범위한 정책들에 대한 실망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었다.6  모든 연령의 학생들, 아이들과 함께 한 부모들, 노인들, 회사원들, 예비군, 노조원, 시민 

운동가, 종교인 등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했다.  또한 시위 현장에는 국가인권위원

회 감시단과 인권변호사단체, 응급의료 자원봉사자들도 있었다.   

                                            
1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이학영, 한국 서울, 2008년 7월 4일.   
2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온라인 토론 게시판  
3 한국에서 인터넷 ‘시민’ 또는 사용자를 지칭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용어  
4 중고등 학생은 일반적으로 12세에서 18세이다.  백지숙, “학생들이 쇠고기, 교육에 대한 촛불 집회

를 주도했다”, 코리아타임즈, 2008년 5월 6일자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08/05/117_23740.html  (2008년 8월 1일 접속)  
5 7월 6일 이후, 시위는 주말에 크게 집중되면서, 덜 정기적이 되었다.  경찰 또한 시위의 주된 집결 

장소인 시청 광장을 차단했다.  
6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건설 계획, 국가 의료체계의 민영화, 교육 개혁(수업 시간 연장 및 보충 수

업) 등의 정책 문제들.  많은 시위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엘리트 계층을 선호하고 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참조: Donald Kirk, “한국의 ‘불도저’, 벽에 부딪히다”, Far Eastern 

Economic Review, 2008년 7/8월, vol.171, no.6. 

조상훈, “한국 대통령 정부 개편 방법 고심”, 뉴욕타임스, 2008년 6월 11일, 

http://www.nytimes.com/2008/06/11/world/asia/11korea.html (2008년 9월 19일 접속). 
유정모, “구겨진 정부 이미지를 쇄신해야”, 연합뉴스, 2008년 6월 10일, 
http://english.yonhapnews.co.kr/national/2008/06/10/46/0301000000AEN20080610004200315F.HTML 
(2008년 8월 15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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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는 전반적으로 평화로웠으며 초기에는 시위자들과 경찰이 자제를 보였지만 양측 모두에서 폭

력 행위들이 있었다.  일부 시위자들은 청와대로 행진하려는 시도가 경찰에 의해 막히자 폭력적으

로 변하였다.  그렇지만, 국제앰네스티는 진압경찰이 시위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고 여러 사람을 자의적으로 체포하고 구금한 것을 확인했다.    

 

1.2. 시위의 적법성  

 

시위가 몇 주를 넘어 몇 달간 계속되자 시위의 적법성이 심각한 쟁점이 되었다.  문제의 핵심은 

시위자들이 자신들의 시위에 대한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했는지 여부였다.  한국 헌법 21조에 따

르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

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 1항 2호(집회 및 시위의 금지)는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치는” 어떠한 시위

도 금지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는 관할 경찰서의 허가를 획득

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시위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의 특별한 허가가 없었으므로 이러한 시위들은 국내법상 불법으로 추정되었다.  

 

초기에 집회를 조직한 사람들은 경찰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문화” 행사를 추구함으로써 특

정 형태의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을 우회하고자 했다.7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촛불집회를 

항상 불법으로 간주해 왔으나 초기에는 평화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허용했다고 밝혔다.8  

5월 24일, 다수의 시위자들이 청와대로 가고자 했다.9  그들의 행동은 청와대 반경 100 미터 이내

의 모든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2항(옥외집회와 시위의 금

지 장소)을 위반하는 것이었다.  청와대로 행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은 경찰 버스 그리고 한 

번은 선박화물용 컨테이너를 이용해 차단벽을 세웠다.10 

 

시위 참여자는 수 만 명으로 늘어났고 6.10 민주화운동 21주년 기념일에 최소 10 만 명에 달했다.  

초기에 광장에 국한되었던 시위는 곧 서울 도심의 주요 도로들을 차지했으며 이는 도로에서 교통

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앉거나 서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68조(3항2호) 위반이다. 집회 및 

                                            
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5조는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는 예외로 하고 있다.  
8 국제앰네스티와 한국 경찰청 인터뷰, 한국 서울, 2008년 7월 14일.  
9 “ '미국산 쇠고기 반대' 차로 불법 점거...경찰과 충돌,  조선일보, 2008년 5월 24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5/24/2008052400549.html (2008년 8월 28일 접속). 
10 선박용 컨테이너가 바리케이드로 사용된 것은 2008년 6월 10일이었다. 참조: “한국,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 BBC News 2008년 6월 10일, http://news.bbc.co.uk/1/hi/world/asia-pacific/7445387.stm 
(2008년 9월 10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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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에 관한 법률 12조(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에 따라 경찰은 촛불집회의 경우처럼 교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주요 도로에서의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시위자들은 형법에 따라 더 무거운 죄로 기소될 수 있다. 경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는 자

(136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미화 8,800 달러)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교통소통을 방해한 혐의가 있는 자(185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미화 13,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11 

 

저녁부터 이른 아침까지 도로를 차지한 많은 시위자들은 주요 교차로의 교통 흐름을 우회시켜야 

했기 때문에, 경찰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었다.  그러나 시위가 불법이었다 할지라도, 군중을 통제/

해산시키고자 할 때 경찰은 국제적 기준들에 따라 가능한 무력 사용을 피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무력이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라도 자제를 보여야 하며, 최소 필요 범위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1.3. 국제앰네스티의 우려 사항  

 

시위는 평일에는 수천 명 주말에는 수만 명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대부분 평화로웠다.  그

러나 시위자들과 진압경찰이 충돌하는 폭력 사태들이 있었다.  경찰이 처음 물대포와 소화기를 사

용한 5월31일/6월 1일, 그리고 정부가 미국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다고 발표한 다음 주인 6월 28

일/29일에 두 번의 주요한 폭력 위기가 발생했다.12  

 

5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경찰은 총 1,242명을 체포했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은 489명의 진압

경찰이 부상당했다고 발표했다.13  시민들의 부상에 대한 공식적인 집계는 없지만 일부 시민단체

들은 그 수가 수 천일 것으로 추산한다.14   

                                            
11 법무부, 2008년 9월 8일  
12 Mark Tran, “한국, 광우병 시위에도 불구하고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 , Guardian, 2008년 6월 25

일, http://www.guardian.co.uk/world/2008/jun/25/korea.usa (2008년 8월 15일 접속). 
13 경찰청, 2008년 8월 18일.  
14 광우병 대책회의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2,000명에서 2400명으로 추산한다.  참

조: http://www.antimadcow.org/bbs/board.php?bo_table=board_01&wr_id=12681 및  
http://www.kfhr.org/board/view.php?id=pds_press&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
arrange=headnum&desc=asc&no=663 (한국어), (2008년 9월 17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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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시위자가 버스 안에 타고 있는 경찰관을 공격하고 있다.)             경찰청  

 

9월 20일까지 58명이 시위 중 법집행공직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되었다.15  

또한 170대의 버스와 3대의 물대포 차량이 파손되었다.16  경찰청 및 ‘전의경 부모모임’에서 제공

한 동영상들은 시위자들이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르고 밧줄로 경찰버스를 당기고(버스 안에 진압

경찰이 있는 경우도 있었음) 경찰을 향해 각종 물건들을 던지고 버스를 파손하는 것을 보여주었

다.17  국가인권위원회 감시단은 시민들이 쇠파이프, 플라스틱 병 혹은 돌을 경찰에게 던지고 경찰

이 그것들을 다시 시민들에게 던지는 것을 확인했다.18  국제앰네스티는 6월 29일 시위자들에게 

공격 당한 4명의 진압경찰을 인터뷰했다.  그들은 발로 차이고 주먹으로 맞았으며 파이프 또는 각

목으로 맞았다.  세 명은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한 명은 팔이 골절되었다.  4명 모두 병

원에 입원해야 했다.19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경찰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시위 중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체포할 책

                                            
15 경찰청, 2008년 10월 1일  
16 경찰청이 국제앰네스티에 보낸 서한, 2008년 8월 11일.  
17 경찰청, “촛불 집회: 불법 시위 상황”, 2008년 6월(한국어).  

배지숙, “2008년, 징집된 전경들의 인권은 어디에?”, 드럼스타 프로덕션, 2008년 7월 (한국어) 
18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오모씨와 박모씨, 2008년 7월6, 11, 13일  
19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남모씨, 박모씨, 김모씨, 이모씨, 한국 서울, 2008년 7월 7일.  시위 중 경찰

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들과 관련한 사건들의 사법부 판결이 있었다.  예를 들어 7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상돈(44세, 남성)씨에게 6월 8일 쇠파이프로 2명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징역 18개월 및 20만원(미화 18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참조: 법무부, 촛불집회 정보, 2008년 7월 15일, p.10.  

박상우, “시위, 강경노선 지지자들로 축소”, 중앙일보, 2008년, 7월 19일 

http://joongangdaily.joins.com/article/view.asp?aid=2892527 (2008년 8월 29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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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2008년 7월 서울에서 진행된 조사활동을 비롯하여 

5월 25일부터 7월 18일까지의 경찰의 시위 대응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우려 사항들을 확인

했다. 

  

⊙시위 중 경찰 장비 및 보호 장비의 오용을 포함한 경찰의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무력 사용 ⊙자

의적 체포 및 구금 ⊙경찰의 적합한 훈련 미비 ⊙경찰 책무성 미비.  

 

조사 기간 동안 국제앰네스티는 수감자, 국회의원, 국가인원위원회의 감시단, 응급의료 자원봉사

자들, 기자들, 인권 변호사들 등 56명의 시민들을 인터뷰했으며 그들 모두 시위 현장에 있었거나 

직접 관련된 사람들이었다.  면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성명은 일부만 공개하거나 바꾸어 표

기한다.  

 

한국 경찰의 협조로 국제앰네스티는 서울에 있는 한 병원의 부상당한 진압경찰들, 폴리스 라인 뒤

에서 근무 중인 경찰과 간부들 그리고 다른 부대의 경찰들을 비롯한 여러 명의 경찰들을 인터뷰할 

수 있었다.  경찰청, 법무부, 외교통상부, 대통령 비서실과의 만남도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국

제앰네스티는 시위기간 중 관련 NGO들, 국가인권위원회, 종교 지도자들, 일반 시민들과 인터뷰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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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력 집행  

 

“유감스럽게도, 6월 1일 여대생을 밟는 사건이나 군중들을 해산하고 도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방패 

등으로 시위자들을 때린 몇 번의 경우와 같이 경찰 쪽에 책임이 있는 몇 가지 불상사가 있었다.  경

찰은 명백히 그러한 행위를 묵과하거나 용납하지 않으며 시위 통제 시 안전 규칙을 준수하도록 전경

들에게 계속적으로 상기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인

권 문제와는 거의 아무런 관련이 없다.”20  

- 경찰청  

 

 

2.1. 진압경찰의 구성  

 

한국에서 시위 대응의 책임은 대체로 전투경찰 또는 전의경에 맡겨진다.  이 시위진압부대는 경찰

청 소속이며 24개월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젊은 징집병들로 구성된다.21  현재 전의경 부대는 평

균 연령이 20세에서 22세로 구성된 37,000명의 징집병들로 이루어져있다.22  또한 최근까지 300

명의 직업 진압경찰이 복무했다.  7월 30일 경찰청은 징집 군인들을 시위 대응에 사용하는 데 대

해 제기된 문제들을 시정하고자 하는 표면상의 움직임으로 직업 경찰의 수를 1,700명으로 크게 

늘려 시위진압 전문 부대를 재조직했다.23   

 

2.2. 적합한 훈련의 미비  

 

현재 37,000명의 전투경찰 중 21,000명은 자신이 경찰 복무를 선택했으나 14,000명은 그렇지 않

다.  경찰 복무를 선택한 사람들도 반드시 진압경찰 복무를 선택한 것은 아니다.  결국 징집병들

의 배속 결정은 병무청 소관이다.   

 

모든 징집병들은 6주간의 군사 훈련을 받는다.  자신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될지 아니면 경찰로 복

무하게 될지는 이 훈련이 끝날 때 알게 된다.  경찰 복무를 지정 받으면, 징집 신병은 다시 4주간

의 경찰 훈련을 받는다.  이 과정이 끝나면, 전의경 부대와 같은 특정 부대로 배속된다.24  국제앰

네스티는, 모든 진압경찰은 아니더라도 그 중 다수가 군중의 통제 및 해산 방법, 비례성, 적법성, 

무력 사용과 관련한 책무성, 불가피성의 개념에 대해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한 것에 우려한다.   

 

 

                                            
20 경찰청이 국제앰네스티에 보낸 서한, 2008년 8월 11일.  
21 한국은 18세에서 30세까지 신체 적합 판정을 받은 남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한다.   
22 경찰청 제공 정보, 2008년 8월 14일  
23 이충형, 정선언, “전의경 대체 경찰관 기동대 창설”, 중앙일보, 2008년 7월 31일, (한국어),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243179 (2008년 8월 29일 접속) 
24 경찰청,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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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무력 사용에 관한 국제적 기준들  

 

이 보고서와 관련하여 국제앰네스티는 법집행공직자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유엔(UN)이 개발해온 

관련 국제 기준들, 특히 유엔 법집행공직자 행동 강령(UN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이하, 유엔 행동 강령)25, 법집행공직자의 무력과 화기 사용에 관한 기본 원칙(UN Basic 

Principles for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이하, 기본 원칙)26,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이

하, 최저 기준 규칙)27을 참고했다.  그 자체로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이 국제 기준들은 국제 

인권 조약들 특히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의 조항들이 법률과 규정 제정과 

실제 법집행 과정에서 최상으로 실행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국가들간의 국제적 합의이다.28  또

한 우리는 한국이 가입국으로 있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의 관련 조항들

을 참고하였다.  

 

시위 중 경찰은 공공의 질서를 유지시킬 의무가 있으며 시위에 참여한 군중을 해산시키기 위한 적

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합당한 혐의의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특정 상황에서 그리

고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 그러한 의무의 이행은 부득이하게 무력의 사용을 동반할 수 있다.  그

러나 모든 무력 사용은 반드시 국제 인권법과 기준들을 준수해야만 한다.29   

 

유엔 행동 강령에 따르면 경찰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의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까지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3조). 기본 원칙에 따르면 경찰은 “무력 사용에 의존하기에 앞서 가

능한 비폭력적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기본 원칙 4).  무력 사용을 피할 수 없다면 경찰은 “무력 

사용에 있어 자제력을 발휘해야 하며, 법 위반의 정도와 달성해야 할 합법적 목적에 비례하여 행

동해야 한다.”(기본 원칙 5a).  기본 원칙 13은 “불법이지만 폭력적이지 않은 집회의 해산 시 법

집행공직자는 무력 사용을 피하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무력 사용을 피할 수 없을 경우에 무력 사용

을 최소 필요 수준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무력의 사용에 관한 핵심적인 인

권 원칙은 비례성, 합법성, 책무성, 불가피성이다.30 유엔고문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25 유엔 법집행공직자 행동강령은 ‘임명되었건 선출되었건, 경찰력, 특히 체포 및 구금의 권한을 행사

하는 모든 공무원”을 ‘법집행공직자’로 정의한다.(1조, 논평(a)).  거기에는 경찰, 세관원, 이민국 관리, 

교도소 관리, 준군사부대원, 국경 경비대원이 포함된다. 유엔 총회, 행동강령, 1979년 12월 17일, 결

의 34/169에 의해 채택 
26 유엔 경제사회위원회, 법집행공직자의 무력과 화기 사용에 관한 기본 원칙, 범죄 예방 및 범죄인 

처우에 관한 제8차 유엔 회의, 1990년 8월 27일 ~ 9월 7일, 쿠바 하바나.   
27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1955년 제네바에서 열린 범죄 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제1차 유엔 회의에서 채택, 경제사회이사회에서 1957년 7월 31일 결의 663C와 1977년 5월 13일 결

의 2076에 의해 승인.  
28 국제앰네스티, 보고서(Guns and Policing: Standards to prevent misuse), 2004년 2월, p.7 (AI 

Index : ACT 30/001/2004)   
29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Guns and Policing: Standards to prevent misuse), 2004년 2월, p.11 (AI 

Index : ACT 30/001/2004)   
30 Anneke Osse, 경찰력 집행의 이해: 인권활동가를 위한 자료 (Understanding Policing: a resource 

for human rights activists), 국제앰네스티 네덜란드, 2007, p. 12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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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orture) 역시 “부적합하거나 과도한 경찰 집행은 [잔인하고, 모욕적이며, 비인간적인 처우]에 

해당하며 항상 금지된다.”고 말했다.31   

 

2.4. 해산 방법  

 

시위 중 경찰은 오전 교통이 시작되기 전 야간에 도로 통제를 다시 확보해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이 목적을 위해 경찰은 세 번에 걸쳐 군중들에게 해산 명령을 내렸다.  시위자들이 계속 도로에 

남아 있으면 진압경찰들이 군중을 해산시키는 임무를 맡았다.  진압경찰은 경찰 바리케이드 뒤, 

즉 시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 장시간 배치되어 있었다.  군중 해산을 위해 배치될 때 경찰들은 

일반적으로 헬멧, 보호 장구, 방패, 혹은 진압봉을 착용한다.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은 일반적으로 밤늦게 또는 다음날 이른 시간 해산 도중에 발생했다.  여러 

면담자들은 “어떤 날 밤에는 경찰이 폴리스 라인 뒤에서 뛰어 나와 군중에게 돌진했으며 방패와 

진압봉을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증언들은 경찰이 저항하는 시민들 또는 경찰이 군중을 해산하려 

시도할 때 우연히 그 곳에 있던 일부 시민들에게 무력을 사용했음을 보여준다.  

 

2.5. 경찰 장비 및 안전 장비  

2.5.1 방패와 진압봉  

 

(사진 2: 경찰이 방패로 시위자를 가격) 6월 26일       이기태 (노동과 세계)  

                                            
31 UN Doc. CN. 4/2006/6, p.13 para.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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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치명적인(less than lethal) 무기’라는 용어는 화기 이외의 모든 무기를 말한다.  방패와 진압봉

이 여기에 포함되지만 이 범주에 포함되는 무기들이 잠재적 살상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인식되

어야 한다.  경찰 기관들이 사용하는 다른 용어들은 ‘치명적이지 않은’ 또는 ‘중간급’ 무기이다.32  

기본 원칙에 따르면 ‘치명적이 않은’ 제어용 무기들은  개입되지않사람들을 위태롭게 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그러한 무기의 사용은 신중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기

본 원칙3)  

 

(사진 3: 진압경찰이 진압봉으로 시위자를 가격, 2008년 6월 1일)                권우성 

 경찰장비 사용기준등에 관한 규정33에 따르면 경찰관이 경찰장비를 사용하여 부상자가 발생한 경

우에는 경찰은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34  경찰장비 관리규정 82조에 따르면 경찰은 머리를 비

롯한 신체 취약 부위를 방패로 가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또한 이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진압

봉으로 시위대의 머리와 얼굴을 직접 가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35  이러한 안전 규정에도 불구

하고, 국제앰네스티는 경찰이 방패 및 진압봉을 포함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여

러 사례를 발견했다.
                                            

 
32 Anneke Osse, 경찰력 집행의 이해: 인권 활동가를 위한 자료 (Understanding Policing: a 

resource for human rights activists), 국제앰네스티 네덜란드, 2007, p. 131  
33 이 규정은 2006년 대통령령 19563호에 따라 만들어졌다.  
34 “경찰장비 사용기준등에 관한 규정”(한국어) 

http://www.klaw.go.kr/CNT2/LawContent/MCNT2Right.jsp?lawseq=74687&keyword=  (2008년 9월 10일 
접속)  
35 경찰청, “경찰장비관리규칙 (경찰청 훈령 no. 489)”(한국어), 
http://www.police.go.kr/infodata/lawpdsView.do?idx=251&cPage=5&SK=ALL&SW=%C0%E5%BA%F1 
(2008년 8월 21일 접속) 



  
Policing the Candlelight Protests in South Korea                                   11  
 

 

국제앰네스티 2008.10.  국제앰네스티 문서번호: ASA 25/008/2008 

 2.5.2. 물대포  

 

물대포는 5월 31일 군중을 해산시키기 위해 처음 사용되었다.  경찰이 물대포와 소화기를 사용하

기로 한 결정은 14명의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집단 사퇴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찰청 인권

위원들은 시위에 대한 과도한 진압이라 느꼈다.36  물대포의 사용은 심각한 부상, 심지어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37  물대포에서 나오는 높은 수압의 물은 시야를 교란시키고 제한할 수 있다.   

 

(사진 4: 경찰이 군중을 해산시키기 위해 물대포를 배치) 6월 1일         Angel (시민기자단)  

 

경찰에는 물대포 운용에 관한 지침이 있으며 장비와 시위대 사이의 거리(10m에서 20m), 발사 각

도(분무, 높은 각도, 직사), 수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또한 각각의 발사 방법을 언제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시위대에 어떤 경고를 보내야 하는지의 지침을 제공한다.  지침에 따르면 시위대에 

직사할 때에는 물대포 조작 요원은 얼굴이 아닌 “신체의 하단부를 겨냥하여 심각한 부상을 일으키

지 않도록 해야 한다.”38  그러나 면담자들은 물대포가 얼굴에 직사되었으며 거리는 10m 이내였

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말했다.   

 

2.5.3. 소화기  

 

소화기 역시 5월 31일 촛불 집회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수만 명의 군중이 몰려드는 상황에서, 소

화기를 사용해 시위자들의 시야를 악화시키는 것은 공황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군중 통제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6 2005년 설립된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주로 전문가들과 시민사회 지도자들로 구성되며, 법적 지위가 

없는 자문기관이다.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참조: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14명 전원 사퇴”, 한

겨레, 2008년 6월 27일,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295728.html (2008년 8
월 20일 접속)  
37 Anneke Osse, 경찰력 집행의 이해: 인권 활동가를 위한 자료 (Understanding Policing : a resource 

for human rights activists), 국제앰네스티 네덜란드, 2007, p. 131.  

 38 경찰청, “물포 운용 지침” (한국어), 2008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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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김대중 정부 당시 진압경찰은 최루탄의 사용을 중단했다.  그것은 그 당시 이무영 경찰청

장이 최루탄을 발사하면 “반드시 화염병이 따라온다.”고 설명하면서 취했던 전략적 결정이었다.39 

이후 한국에서는10년간 최루탄 사용이 중단되었다.  경찰청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최루탄을 소

화기로 사실상 대체했다.  

 
(사진 5: 시위 진압 경찰이 할론 소화기를 시위자들의 얼굴에 분사)                 이성재  

 

촛불 집회 중 사용된 소화기는 할론 소화기와 분말 소화기 두 종류이다.40  경찰청은 소화기액에 

함유된 화학성분이 무독성, 방식성이기 때문에 소화기 사용은 안전하며 “소화기 성분이 인체에 유

해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임상 연구가 없다고 주장했다.41  그러나, 영국 환경부는 “일부 할론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뇌와 심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42 국제앰네스티는 소화

 

                                           
 

39 Don Kirk, “누가 최루 가스를 필요로 하는가? 서울, 여경들을 맨 앞에 세우다.”,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00년 2월 23일, http://www.iht.com/articles/2000/02/23/kor.2.t_1.php (2008년 8월 
20일 접속). 
40 할론(Halon)은 산소를 제거하여 불을 억제하는 브로모플루오로메탄이라는 가스의 상표이다. 국제화

학물질안전계획(International Programme on Chemical Safety) 자료 no.0837에 따르면, 할론 물질은 

‘눈을 자극한다.  액체가 빠르게 증발하면서 동상을 입힐 수 있다.  할론 물질은 중추 신경계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참조: 
http://www.ilo.org/public/english/protection/safework/cis/products/icsc/dtasht/_icsc08/icsc0837.htm (2008
년 9월 10일 접속)   
분말 화학 소화기는 모노암모니움 인산염과 암모니움 황산염과 같은 일련의 화학 성분을 포함할 수 
있다.  제조자 안전 경고에는 일반적으로 분말 소화기의 내용물이 눈과 피부를 자극하여 응급 구조가 
필요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 표시된다.   
41 경찰청, 2008년 8월 18일.  
42 “오염물질 목록: 할론”, http://www.environment-
agency.gov.uk/business/444255/446867/255244/substances/342/ (2008년 9월 19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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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원래의 목적대로 화재 대응에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소화기는 사람을 향해서 사용하

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시위자들에게 분사돼서는 안되며 개인을 일시적으로 무력화시키는데 사

용되어서도 안 된다.   

 

경찰은 이러한 시위 통제 도구를 심각하거나 지속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고 목적

에 맞게 별도로 고안된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

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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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무력 사용  

 

“시민들이 폭력적이 되는 걸 보았습니다. 또한 저는 전경이 피곤하고 화나고, 일이 힘들다는 것을 이해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에 대한 그런 식의 폭력과 잔인함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헬멧을 쓰고, 

방패와 진압봉을 들고 있고, 그건 치명적 무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폭력적인 시민은 위험에 있어

서 폭력적인 전경과 똑같지가 않습니다. – 경찰은 힘이 있는 위치에 있고 치명적인 무기를 갖고 있

습니다.  그러니 시민들한테 훨씬 더 위험하죠.”43  

 - 의사 정모씨(32세), 응급의료 자원봉사자 (2008년 7월 8일)  

 

국제앰네스티는 시위 중 경찰 장비와 안전 장비의 오용을 포함해 경찰의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무

력 사용을 경험했다고 주장한 37명의 사람을 인터뷰했다.  모든 면담자들이 그들 자신은 경찰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경찰관을 위협하거나 언어적으로 모욕하지도 않았다고 국제앰네스티

에 말했다.  무력 사용의 정당한 근거가 없다면 어떤 무력 사용도 불필요하며 또한 실제 필요한 

것 이상으로 사용될 때 그것은 과도하다. 

 

3.1. 구타 및 방패와 진압봉의 사용  

 

37명의 면담자들 중 26명은 머리 또는 얼굴에 부상을 당했다.  그들은 발로 차이고 주먹으로 맞

거나 방패 또는 진압봉에 맞았다고 주장했다.  9월 20일까지 고발당한 경찰 12명이 시민에 대한 

폭행 혐의로 조사받았다.44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경찰에 대한 98건의 고발을 접수했으며, 그 중 

46건이 해산 중에 일어난 경찰 폭력이다.45   

 

6월 1일 여대생 이모씨(22세)는 시위 진압 경찰에 심각한 구타를 당했다.  새벽 2시30분에서 3시 

사이에 이씨는 경복궁 근처에서 시위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그 때 뒤편의 군중들에 떠밀려 폴리스 

라인 앞까지 갔다.  이씨는 어느새 경찰에 둘러싸여 있었다.  

 

“진압경찰 한 명이 내 머리채를 잡더니 나를 땅바닥으로 밀쳤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얼굴을 감

쌌습니다.  진압경찰은 군화발로 두 번, 세 번 내 뒷머리를 찼습니다.  그때 경찰 버스 밑에 공간

이 보여서 그 아래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엔진이 켜지는 소리가 들리자 나는 겁이 나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 때 한 진압경찰이 내 머리채를 잡더니 다시 나를 땅바닥으로 밀쳤습니다.  이번엔 

더 많이 머리를 차였습니다.  두 번째 전경이 첫 번째 전경과 같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시민

들이 와서 계속 손으로 나를 때리고 있던 경찰로부터 나를 보호했줬어요.”  

 

                                            
43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정모씨, 한국 서울, 2008년 7월 8일.  
44 경찰청, 8월 27일, 시위 시작부터 2008년 8월 23일까지 해당.  
45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서울, 2008년 7월 18일/2008년 9월 2일 후속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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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가 구타를 당하는 동영상은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통해 널리 방송되었다.  동영상은 이씨가 한 

진압경찰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발로 차이고 그러는 동안 다른 경찰은 기자들이 그것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46   

 

이씨에게는 뇌진탕이 일어났으며 3주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이씨는 구토를 하고 현기증을 일

으켰으며 자주 악몽을 꾸었다.  이 구타에 대해 경찰은 진압경찰관 중 한 명을 8일간 영창에 수감

했다.  경찰청은 또한 정직부터 서면경고까지, 이씨 구타에 관련된 6명의 경찰에게 징계를 내렸다.  

경찰은 또한 이씨가 다니는 대학 총장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발표했으며 이씨에게 접촉해 비공식적

으로 사과했지만 이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경찰 상부에 책임이 있다고 느꼈으며 진압경

찰을 고소하기를 원하지 않았다.47   

 

회사원 장모씨(24세, 여)는 6월 29일 새벽 12시30분에서 1시 사이에 프레스센터 빌딩 가까이에 

있었다.  장씨는 경찰이 해산 명령을 내린 후 군중을 향해 물대포를 쏘았다고 기억했다.  그리고

는 경고도 없이 경찰은 폴리스라인 뒤쪽에서부터 돌진해 시민들을 향해 뛰어왔다.  장씨는 자신이 

위험한 상태에 있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에 뛰지 않고 천천히 뒤쪽으로 갔다.   

 

“제가 뒤돌아서 가는데, 누구한테 부딪혔는지, 누가 밀었는지, 넘어졌어요.  제가 넘어지자 마자 

진압경찰 여러 명-최소 5명-이 저를 둘러쌌어요.  긴 진압봉으로 나를 때렸는데 주로 머리를 발로 

찼어요.  제가 팔로 머리를 감쌌기 때문에 팔을 계속해서 맞았어요.  그러면서 진압경찰들은 저한

테 욕을 했어요.  저는 의식이 들어 왔다 나갔다 했어요.  시민들이 와서 저를 구급차로 옮겨줬어

요.”48    

 

이씨와 마찬가지로 장씨의 구타 사건 또한 카메라에 잡혔으며 한 무리의 진압경찰들이 그녀를 발

로 차고 장봉으로 주로 머리를 반복해서 때리는 것을 보여주었다.49  여러 명의 진압경찰들이 관

련되어 있음에도 한 명만이 5일간 영창에 처해졌다.50  장씨의 구타에 관련된 다른 세 명의 경찰

들은 징계를 받았으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믿어지는 진압 전경에 대한 형사 고발은 이루어지지 않

았다. 9월7일 장씨의 변호사는 해당 경찰 및 상관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였다.51  

                                            
46 쿠키뉴스(한국어),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920925850&code=41121111 
(2008년 8월 25일 접속)  
47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이모씨, 한국 서울, 2008년 7월 9일 

김재홍, “여대생 군홧발 폭행, 전경도 영창”, (한국어), 세계일보, 2008년 8월 11일,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80810002176&subctg1=&subctg2= 
(2008년 8월 20일 접속) 
이정미, “군홧발 피해 여대생, 전경 사법처리 원치 않아,” YTN, 2008년 6월 9일, (한국어) 
http://www.ytn.co.kr/_ln/0103_200806091950473623  (2008년 8월 25일 접속) 
48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장모씨, 한국 서울,  2008년 7월 10일  
49 노컷뉴스(한국어),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866436 (2008년 8월 25일 접속). 
50 김재홍, “여대생 군홧발 폭행, 전경도 영창”, (한국어), 세계일보, 2008년 8월 11일,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80810002176&subctg1=&subctg2= 
(2008년 8월 20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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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앰네스티에 보낸 편지에서 경찰은 장씨의 팔이 부러졌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주변 상황에 극도로 흥분한 한 두 명의 전경들이 장씨를 밟고 곤봉으로 때린 것으로 보인다.  

[…]장씨의 의료 차트에 따르면 ‘머리 뒤쪽 약간 부어 오름 ; 환자는 오른팔이 아프다고 말함, 검

사 결과 이상 없음”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팔이 부러졌다는 장씨의 주장은 허위인 것으로 보인

다.”52   

 

(사진 6: 장모씨의 진단서)  

 

한양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장씨는 CT와 MRI 촬영을 받았다.  진단서를 보면(사진 6) 한국어로 “우

측척골간부골절”이라고 분명하게 써있다.53 

 

회사원 박모씨(24세, 남성)는 6월 28일/29일 시위에 참가했다.  그는 경찰이 시위대에 물대포를 

발사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물대포가 너무 강해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다쳤다고 말했다.  그 후 

자정 이후에 코리아나 호텔 옆의 골목에서 전경들이 돌진했다.  사람들이 뛰기 시작했고 혼란 중

에 박씨는 넘어졌다.  

 

“전경들이 제 셔츠 깃을 잡고 저를 끌고 갔어요.  저한테 “죽을 줄 알아.”, “좋아, 잡혔어.” 같은 

말을 하면서 빈정댔어요.  전 도와달라고 소리쳤어요.  전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시민들이 와서 경찰을 말리려 했지만 소용 없었어요.  경찰 몇 명이 진압봉과 방패로 나를 때렸고 

 

                                            
51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장모씨, 후속 전화 인터뷰, 2008년 9월 9일. 
52 경찰청이 국제앰네스티에 보낸 서한, 2008년 8월 11일.   
53 장씨는 2008년 7월 22일 국제앰네스티에 진단서 사본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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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 다른 경찰들이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어요.  저는 손과 팔에 심하게 멍이 들었어요. 머

리를 가리려고 했었거든요.  목과 다리에도 멍이 들었어요.”54  

 

(사진 7: 윤모씨, 경찰이 방패로 그를 폭행한 후)                    연합뉴스 

 

환경분야의 연구원인 윤모씨(34세, 남)는 6월 2일 새벽 1시 광화문 교차로 폴리스라인 앞에 있었

다.  윤씨는 시위대를 진정시키려 했으며 시위대를 뒤로 물러서게 하려고 했다.  윤씨는 경찰이 

군중을 향해 돌진할 때 폭행당했다.   

 

“그 경찰은 내 등 뒤에 있었는데, 내가 돌아서자 그 경찰의 방패 한쪽 끝이 수직으로 올라가 있는 

게 보였고, 그것으로 제 코를 내리쳤습니다.  저는 쓰러졌고 손, 팔, 옷, 땅바닥에 온통 피가 흘렀

습니다.  방패에 맞은 충격으로 안경이 날아갔습니다.  전 안경이 없으면 장님이나 다름 없습니다.  

다시 방패에 맞고 발에 차였는데 코가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아픈 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때 2명의 사람이 그를 붙잡아 15미터 떨어진 경찰 버스 뒤로 데리고 갔다.  윤씨는 그들이 경

찰이라는 것을 나중에 보도 사진55을 통해서 알았다.  윤씨에 따르면 그들은 “저를 도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시민들과 사진기자들이 저를 못 보게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54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박모씨, 한국 서울,  2008년 7월 6일.  
55 참조: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1&sid2=263&gid=101996&cid=102002
&iid=36868&oid=003&aid=000212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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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기자가 마침 윤씨를 위해 구급차를 불렀다.  윤씨는 코의 찢어진 부분을 치료 받았고(5-6바

늘) 코 골절 진단을 받았다.  왼쪽 콧구멍의 점막도 손상되었다.56   

 

14세 소년도 촛불집회 중 경찰에 의해 부상당했다.  최모군은 그의 어머니, 3명의 교사, 4명의 반 

친구들과 함께 6월 7일/8일 주말에 시위에 참여했다.  새벽 5시경 경찰이 군중들에게 밀어 닥칠 

때 그들은 안전을 위해 교보빌딩 귀퉁이의 인도로 뛰어 올라갔다.  

 

“그 때 엄마가 너무 위험한 것 같다고 하셔서 우리는 집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을 때 한 전경이 제 머리 왼쪽을 방패로 찍었어요.  나는 정신을 잃었고 구급대원이 달려와

서 저를 치료해줬다고 엄마가 나중에 말해줬어요.  그 와중, 10살 된 제 남동생을 잃어버렸어요(나

중에 찾음).  30 - 40분쯤 후 저는 연세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깨어났어요.  머

리가 5cm 찢어졌어요.”57 

 

최군은 참사랑 병원에 5일간 입원했다.  최군은 한 달간 학교 수업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의 어

머니는 최군이 구타당한 후 상황을 진술했다.  

 

“30-40분 가량 길에 갇혀 있었어요.  아들은 너무 심하게 다쳤고 피를 엄청나게 흘렸어요.  저는 

걱정이 돼서 정신이 없었어요.  구급차가 오기를 기다렸던 거 밖에 생각이 안나요.  아들은 회복

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말을 잘 안해요.”58 

 

경찰청은 최군의 구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응했다.   

 

“[경찰은 국제앰네스티에게] 무엇보다 14살 소년이 거기에 있었다는 게 이상하지 않은가?  어쩌

면 그 아이의 어머니가 명령하거나 시켜서 거기에 나왔을 거라고 의심해본 적이 없는가? 그 아이

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과연 누가 비난 받아야 할지 심각하게 의문이 들지 않는가?  미국이나 다

른 선진국에서는 부모가 고의적으로 아이들을 그런 위험하고 폭력적인 시위 장소에 데리고 가면 

아동 학대로 처벌 받을 수 있고 심하면 양육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59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촛불 집회에 참가했으며 거기에는 어린이도 포함된다.  사실 “촛불 집회”는 

10대의 학생들로부터 촉발된 것이다.  특히 주말에 가족이 함께 시위에 참여한 것을 보는 것은 드

문 일이 아니었다.60 

 
56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윤모씨, 한국 서울, 2008년 7월 10일.  
57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최모군, 한국 평택, 2008년 7월 12일  
58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김모씨, 한국 평택, 2008년 7월 12일.  

이대휘, “경찰은 도망치는 아이 뒤통수를 내리 찍었다.”, 프레시안, 2008년 6월 9일,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609140924 (2008년 9월 19일 
접속)  
59 경찰청이 국제앰네스티에 보낸 서한, 2008년 8월 11일.
   

 60 최상헌, “흔들린 한국 대통령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다”, New York Times, 2008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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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물대포의 오용  

 

5월 31일 시위에는 38,000명이 참여했으며 언급한 바와 같이 평화롭게 시작되었고 시위대가 6월 

1일 새벽 청와대로 행진하려 시도하면서 폭력적으로 끝났다.  시위대는 진압경찰에 막혔으며 이는 

분노의 반응 그리고 경찰과의 우발적 충돌을 촉발시켰다.  경찰은 228명을 체포했고 군중을 해산

시키기 위해 3곳에서 물대포를 발사했으며 그 결과 수십 명이 부상당했다.61   

 

현존하는 국제적`국내적 안전 지침에도 불구하고62 국제앰네스티가 수집한 증언에 따르면 물대포

는 때때로 시위자들의 얼굴에 직사 되었으며 그 거리는 10m 이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많

은 사람들이 수압의 영향으로 넘어졌으며 수 미터를 “날아갔다”고 말했다.63  다음은 6월 1일 새

벽 경복궁 근처에서 물대포에 부상당한 세 명의 시위자들의 증언이다.   

 

    

   (사진 8: 김모씨는 물대포에 맞은 후 일시적 시력 상실을 겪었다)    
 
                                       

  
http://www.nytimes.com/2008/06/12/world/asia/12skorea.html?ref=asia (2008년 9월 19일 접속), John 
Sudworth, “쇠고기 파동으로 정치적 대가를 치르다”, BBC News,  2008년 6월 5일, 
http://news.bbc.co.uk/1/hi/world/asia-pacific/7436914.stm (2008년 9월 19일) 
박시수, “학생들 촛불집회에서 쇠고기 반대 시위”, The Korea Times, 5월 2일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08/05/117_23569.html (2008년 9월 19일 접속)  
박시수, “지도자 없는 촛불 집회 느슨해지지 않아”, The Korea Times, 2008년 6월 1일,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08/06/117_25109.html (2008년 9월 19일 접속). 
61 김광태, “한국 쇠고기 반대 시위에서 충돌 일어나,” 연합통신, 2008년 6월 1일, 

http://www.boston.com/business/articles/2008/06/01/clashes_mark_south_korean_beef_protest 

(2008년 9월 19일 접속)  

“한국 쇠고기 시위자 구금,” BBC News, 2008년 6월 1일, http://news.bbc.co.uk/1/hi/world/asia-
pacific/7429758.stm (2008년 9월 19일 접속).  
62 2.5.2 참조  
63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김모씨, 이모씨, 송모씨, 오모씨(A), 이모씨, 오모씨(B), 한국 서울, 2008년 7

월 8일-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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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김모씨(35세, 남)는 물대포에 얼굴을 맞았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증언했다.  김씨는 폴리스

라인에서 다섯 번째 줄에 서 있었다.   

 

“물대포와 군중 사이의 거리는 약 5-6m였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저도 얼굴에 맞았어요.  

저는 맨 앞에 있지 않았는데 그래도 수압은 엄청났어요. 수압이 너무 강해서 2-3m를 날아갔어요. 

물대포의 각도는 제 얼굴을 똑바로 겨냥했어요.  나는 땅에 넘어졌어요.  입 안에 피가 흥건했어

요.  왼쪽 눈이 안보였고, 얼굴이 부어 올랐어요.”   

 

김씨는 일시적 시력 상실을 겪었으며 아직도 그의 시력은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여서 형태는 볼 수 

있지만 선명하게는 볼 수 없는 정도다.  의사는 그의 시력이 완벽히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

했다.64 

 

 

(사진 9: 2008년 6월 1일 시위자들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      권우성 

 

학생 이모양(17세)은 시위대의 맨 앞과 중간 사이에 있다가 오른쪽 귀에 물대포를 맞았다고 국제

앰네스티에 말했다.  거리는 약 15-20m였다.   

 

“너무 아팠고, 오른쪽 귀가 전혀 안 들렸어요.  몇 시간이 지난 후에도요.  귀가 계속 울렸고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었어요.  약 1분간 물대포에 맞았어요.  옆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움직일 수가 

                                  
 
          
64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김모씨, 한국 서울, 2008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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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어요.  머리, 팔, 다리, 등등에 맞았어요.  온 몸이 떨렸어요.  저는 쓰러져서 사람들에게 밟히

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이모씨는 고막에 구멍이 났다.  그녀는 귀가 울렸고 2주 동안 부분적인 청력 이상을 겪었다.65 

컴퓨터 프로그래머 송모씨(37세)는 시위 중 세 번째 줄에 있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말했다.  앞에

는 물대포가 있었고 그가 고개를 숙였을 때 무언가가 머리 오른쪽을 때렸다.  

 

“충격이 너무 강해서 저는 쓰러졌어요.  제 오른편에서 물대포가 날아왔다는 걸 알았어요.  나를 

본 시민들이 달려와서 도왔고 응급의료 자원봉사자에게 데려다 줬어요.  저는 현기증이 나서 다시 

쓰러졌어요.  의료 봉사자가 솜과 생수로 귀를 닦아줬어요.  너무 아팠고 귀 안에 물이 차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 땐 의식이 가물가물 했죠.”  

 

이모씨와 마찬가지로 송씨도 고막에 구멍이 났지만 귀에서 피가 나 감염이 되면서 합병증으로 발

전했다.  송씨는 아직도 청력상실을 겪고 있다.66   

 

3.3. 군중 통제를 위한 소화기의 오용  

 

 

(사진 10: 소화기 가스가 아버지와 아기를 둘러싸고 있다.  2008년 6월 28일)             CBS 노컷뉴스  

 

소화기의 화학성분은 눈을 자극할 수 있으며 거기서 분사된 가스는 시야를 가릴 수 있다.  소화기

를 맞은 면담자들은 그것이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NGO 직원인 이모씨(32세)는 

다음과 같이 기억했다.  

                                            
65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이모씨, 한국 서울,  2008년 7월 11일  
66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송모씨, 한국 서울,  2008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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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중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경찰이 시민들에게 소화기를 분사하기 시작했어요. 가스때문에 시야가 

가렸어요.  우리는 두 세 번 소화기를 맞았어요.  가스가 너무 심해 거기서 빠져 나와야 했어요.”
67   

응급의료 자원봉사자인 진모씨는 소화기의 화학 성분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

했다.  

 

“소화기에 맞으면 그것은 얼굴, 코, 눈으로 들어갑니다.  눈이 아주 따갑죠. 눈을 뜰 수가 없고 눈

물이 나죠.  기침이 심하게 나고 가래가 생깁니다.”68 

 

박사과정에 있는 정모씨(27세)는 진압경찰이 분사하는 소화기를 눈에 직접 맞았다고 말했으며 비

슷한 반응을 보였다.   

 

“화학성분 때문에 눈이 따끔거렸고 숨을 쉬기가 어렵고 기침이 심하게 계속 났어요.  기침을 하면

서 피가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소화기 성분이 눈에 들어갔고 그래서 의사에게 가서 닦아 달라고 

해야 했어요.  소화기 화학성분 때문에 제 하얀 옷이 분홍색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옷을 버려야 

했죠.  그 주 내내 몸이 좋지 않았어요.”69  

 

3.4. 6월 28/29일 야간의 폭력 심화  

 

많은 면담자들이 6월 28일 밤과 29일 새벽이 시위 기간 중 가장 폭력적이었으며 그 결과 수많은 

시민들이 부상당했다고 말했다.  이 기간에 경찰 또한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 28/29일은 

미국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것이라는 정부 발표가 있은 후의 주말이었기 때문에 시위자의 수가 늘

어났으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다.  그날 밤 경찰은 군중을 해산하기 위해 물대포를 발사했다.  

밤사이 진압경찰은 군중을 해산하기 위해 폴리스라인 뒤에서 나왔다. 한밤 중, 수백 명의 진압경

찰이 두 방향에서 대로(세종로)쪽으로 몰아 닥쳤다.  한 무리는 광화문 교차로 쪽에서 한 무리는 

서울특별시의회 옆 골목(코리아나 호텔 근처)에서 나왔다.  새벽 1시경 군중을 해산하기 위해 두 

번째로 진압경찰이 쇄도했다.  여러 증인들은 진압경찰들이 첫 번째 해산 때보다 훨씬 더 맹렬하

게 군중에게 돌진했다고 말했다.   

 

                                            
67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이모씨, 한국 서울,  2008년 7월 11일.  
68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진모씨, 한국 서울,  2008년 7월 10일.  
69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정모씨, 한국 서울,  2008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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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 시위진압경찰이 길에 누워있는 60여명의 시위대에게 돌진하려 하고 있다)      YMCA Korea  

 

새벽 12시 20분경 서울 특별시의회 옆 골목에서는, 대부분이 YMCA 회원인 60여명의 시위자들이 

길에 누워 있었고 이때 200명의 진압경찰들이 그들을 향해 몰려왔다. YMCA 사무총장 이학영씨에 

따르면 

 

“진압경찰은 규정대로 우리에게 해산 경고를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진압경찰들이 돌진할 때 7명

에서 10명의 전경들이 저를 밟았어요.  저는 오른팔이 부러졌고 앞이마와 코가 찢어졌습니다.  온 

몸에 멍이 들었어요.”70   

 

이학영씨는 2 주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이씨의 동료인 홍경표씨는 진압봉에 머리를 심하게 맞아 

입원해야 했다.  

 

“기절했다가 30분 후에 구급차 안에서 깨어났습니다.  두 팔이 마비됐고 그 다음 마비가 다리까지 

번졌어요.  저는 겁이 났고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응급 의료진에게 제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마비는 풀렸지만 그 다음엔 경련이 왔어요.  의사들이 제 오른쪽 눈 주위 뼈

에 금이 간 걸 발견했습니다.  지금 제 오른쪽 눈은 왼쪽 보다 튀어 나와 있어요.  시야가 흐릿하

고 글씨를 잘 못 읽습니다.  전에는 시력이 무척 좋은 편이었는데.”71 

                                            
70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이학영, 한국 서울,  2008년 7월 4일.  
71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홍경표, 한국 서울,  2008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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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밤, 두 명이 팔이 부러지고 한 명이 오른쪽 눈이 찢어진 것을 포함해 20명이 넘는 YMCA 직

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부상 당했다.72 

 

 
(사진 12: 김모씨가 근처의 식당에서 손님으로 와 있던 치과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있다.)    김봉조 

 

6월 29일 번역가인 김모씨(31세)는 종로에 있었다.  약 30명의 진압경찰들이 몰려 올 때 그는 옆 

골목에 있었다.  김씨는 이유도 없이 한 경찰이 방패로 그의 왼쪽 눈을 때렸다고 말했다.   

 

“저는 지나가는 길이었고 내가 왔을 때 진압경찰 여러 명이 진압봉으로 나를 때렸어요.  온 몸, 특

히 목, 허리, 엉덩이, 어깨, 머리를 때렸어요.  한 경찰은 방패로 내 머리를 내리쳤어요.”  

 

한 시민이 그를 경찰에게서 떼어내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식당에 손님으로 와 있던 한 

치과의사에게 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헛소리를 했고 머리와 눈이 찢어진 곳에서 피가 심하게 났

다고 한다.  김씨는 온 몸에 멍이 들었고 등에 진압봉 자국이 강하게 남아서 두 주가 지나도 없어

지지 않았다.73   

 

한 회사의 지사장으로 일하는 최모씨(45세)는 6월 28/29일 13살짜리 아들과 8살짜리 딸과 함께 

시위에 참여했다.  한밤 중 경찰이 서울특별시의회 옆 골목에서 몰려 나왔을 때 사람들이 뛰기 시

                                            
72 “한국 YMCA 정부에 짓밟히다,” Peacemaking News, 115호,  2008년 7월 16일,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이재명, 한국 서울,  2008년 7월 9일.  
73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김모씨, 한국 서울,  2008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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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했다.  경찰은 방패를 직각으로 들고 있었다.  아이들이 걱정되어 최씨는 경찰에게 천천히 하라

고 말했다.  그들은 경찰에 막혔고 포위되었다.  

 

“경찰이 앞으로 나올 때 그 중 한명이 방패를 나한테 겨누었는데 빗나갔습니다.  또 다른 경찰이 

장봉으로 내 머리를 때렸어요.  나는 땅에 쓰러졌고 얼굴에 피가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었어요.  사람들이 넘어지고 다치는데도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그대로 계속 돌진했습니다.  

저는 잠시 의식을 잃었는데 경찰 여러 명이 저를 발로 차고 방패로 허리를 내리쳤다고 제 딸이 나

중에 말해주더군요.”  

 

한 시민이 최씨를 응급의료 자원봉사자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날 밤 부상자 수가 많아 구급차를 

부를 수 없어서 또 다른 한 시민이 최씨와 아이들을 백병원으로 데려다 주었다.   

 

“의사가 내 머리의 찢어진 부분을 꿰맸어요.  응급실에 부상당한 사람이 무척 많았습니다.  놀랐

던 건 대부분이 머리를 다쳤다는 겁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최씨와 인터뷰한 날, 최씨는 그 날 저녁(7월 12일) ‘촛불 집회’에 아이들과 아내를 

데리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이 시위를 긍정적인 민주적 절차로 생각하고 아버지가 

경찰에 구타당하는 것을 목격한 충격적인 경험을 극복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74    

 

미국인 교사이자 프리랜서 사진가인 로버트 존슨(Robert Johnson)은 5월 24일부터 시위에 자주 

참여했으며 6월 28/29일에도 현장에 있었다.  존슨씨는 그곳에서 시위를 참관하고 사진을 찍었다.  

존슨씨는 폴리스 라인이 있는 앞쪽, 프레스센터 근처에 있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말했다.  존슨씨

는 새벽 1시경 전경부대가 두번째로 돌진하는 것을 보았는데 훨씬 더 강도가 높고 폭력적이었다고 

묘사했다.   

 

“시위대는 경찰 폭력에 의해 완전히 무너졌어요.  경찰은 뛰어 나와서 시위자들을 때리고, 방패와 

곤봉으로 시위자들의 머리를 겨냥하고 쓰러지면 발로 차고 연이어 다른 사람들을 때렸어요.  시위

자들은 얻어 맞았고 도망가려고 애쓰기도 했어요.  경찰은 절대 군중들을 저지하거나 억제하거나 

체포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경찰은 오직 시위자들을 폭행하기 위해 거기에 있었어요.  체포하는 

건 전혀 못 봤어요.”   

 

                                            
74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최모씨, 한국 서울,  2008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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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3: 백병원에서 로버트 존슨씨가 상처를 치료받고 있다) 

 

존슨씨가 필름을 교체하기 위해 아래를 내려다 봤을 때, 한 진압경찰이 그를 때렸다.   

 

“한 진압경찰이 방패로 내 얼굴을 때렸어요.  그 충격에 나는 넘어 졌고 넘어질 때의 자세 때문에 

오른쪽 어깨가 탈골 됐어요.  왼쪽 뺨에 큰 상처가 났고 피가 많이 흘렀고 팔꿈치와 무릎도 찢어

졌어요.  그 후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치가 않아요.  제가 의식을 잃었던 게 틀림없어요.  

그 다음 기억나는 일은 몇몇 시민이 나를 응급의료 자원봉사자에게 데려다 주었고 그가 나를 돌봐 

줬어요.”   

 

존슨씨는 인제대학교 백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그곳에서 찢어진 뺨을 7바늘 꿰매야 했고 어깨 

힘줄이 손상되어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75  

 

3.5. 경찰 폭력 은폐 시도  

 

진압경찰의 시위자 구타는 다른 시위자들이 구타를 목격할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루

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교사인 손모씨(31세)는 6월 1일 새벽 안국동에서 8명-10명의 경찰에 체

포되었다.   

                                            
75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로버트 존슨(Robert Johnson), 한국 서울,  2008년 7월 6일.  



  
Policing the Candlelight Protests in South Korea                                   27  
 

 

국제앰네스티 2008.10.  국제앰네스티 문서번호: ASA 25/008/2008 

“나를 붙잡고 둘러싸더니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허리 아래 사방을 발로 찼어요.  경찰이 내 

팔과 다리를 잡고 들고 갈 때 나는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어요.  내 입을 다물게 하려고 전경 한 

명이 내 입에 자기 손가락을 넣었어요.  어느 기자가 와서 내 사진을 찍으니까 상관이 부하들에게 

기자들이 볼 수 있으니까 그만 때리라고 말했어요.  그때 나를 놓더니 내 팔을 잡고 경찰 버스로 

데리고 갔어요.”76 

 

6월 1일 대학생 강모씨(27세)는 경복궁 근처에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 길을 가고 있었다.  도로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강씨는 종로에 있었다.  강씨가 경찰들에게 바리케이드를 통과하게 해달라고 

말하려 했을 때 강씨는 경찰이 소화기를 분사하고 시민들이 다치는 것을 목격했다.  그래서 강씨

는 경찰 간부에게 소화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경찰 간부는 그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전경들이 나를 잡고 바리케이드 뒤로 데리고 갔어요.  주변엔 시민도 기자들도 없었어요.  저는 

전경들에 둘러 쌓였어요.  나는 완전히 무방비였어요.  경찰들은 주먹으로 나를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배를 차고 내 몸을 잡아 끌었어요.  나는 온 몸을 맞았어요.  맞을 때 안경과 모자를 잃어버

렸어요.  그 때 경찰들은 내 사지를 붙잡았는데 그래서 더욱 모욕적이었고 내 사지를 붙잡고 경찰 

버스로 데리고 갔어요.”77   

 

대학생 임모씨(21세)는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임씨는 스쿠터를 타고 가다 경찰이 도로를 막

고 있어서 멈추어 섰다. 임씨는 경찰에게 길이 열리기를 몇 시간째 기다렸다고 말했고 왜 통과시

켜 주지 않느냐고 물었다.  임씨는 그 때 6월 1일 경복궁 근처에서 6명의 진압경찰에 둘러 쌓였다.   

 

“진압경찰은 내 헬멧과 팔, 다리를 잡고 100미터는 족히 데리고 갔어요.  내가 숨이 막혀 하니까 

헬멧을 잡고 있던 진압경찰이 대신 내 티셔츠를 잡더군요.  진압경찰들은 각기 돌아가면서 나를 

때리고 발로 찼어요.  주로 얼굴(진압경찰 한 명이 그 때 내 헬멧을 던져 버렸어요)을 때렸지만 배

와 옆구리도 때렸어요.  진압경찰들은 나에게 내내 욕지거리를 했어요.”78   

 

임씨에 따르면 진압경찰 한 명이 마지막에 얼굴을 발로 찼는데 한 예비군이79 그것을 목격했다.  

진압경찰들은 그걸 알고는 도망가 버렸다.  임씨는 설명했다.  

“경찰은 영리해요. 때릴 때는 빙 둘러싸서 아무도 못보게 하니까요. 하지만 마지막에 발로 찼던 

게 들킨거에요. 그러니 전 최소한 마지막에 발로 차인 것에 대해선 증인과 증언을 확보한 거죠.”80   

 

                                            
76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손모씨, 한국 서울,  2008년 7월 11일.  
77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강모씨, 한국 서울,  2008년 8월 5일.  
78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임모씨, 한국 서울,  2008년 7월 8일.  
79 예비군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인 자격으로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그들의 역할은 경찰과 

시민들 사이에서, 시위자들을 진정시키고 싸움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80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임모씨, 한국 서울,  2008년 7월 8일.  



  
Policing the Candlelight Protests in South Korea                                   28  
 

 

국제앰네스티 2008.10.  국제앰네스티 문서번호: ASA 25/008/2008 

또 다른 경우 한 시위자는 진압경찰들의 “인간 장벽” 뒤에서 구타를 당했다고 말했다.  법대생 홍

모씨(27세)는 새문안교회 근처의 인도 위에 서 있다가 6월 25일 3명이 넘는 진압경찰에게 붙들렸

다.   

 

“일단은 진압경찰들로 이루어진 인간 장벽 뒤로 나를 데리고 갔어요.  진압경찰들은 나를 밀쳐 넘

어뜨려서 장벽 뒤에 있는 시민들이 볼 수 없게 했어요.  그러더니 가슴과 쇄골, 정강이를 발로 찼

어요.  맞을 때 제 안경이 부서졌고 양쪽 신발을 잃어버렸고 티셔츠와 청바지가 찢어졌어요.  내

가 아파서 소리를 지르니까 경찰은 그대로 무시하면서 말했어요, “엄살 피우지 마.”81   

 

3.6. 참관인, 기자, 응급의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공격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감시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응급의료 자원봉사자, 기자들은 촛불

집회 전반에 걸쳐 중립, 지원, 또는 참관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그들 역시 진압경찰의 불필요한 

무력 사용을 경험했다.  시위 중 그들은 그들의 역할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조끼나 완장을 착용하

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감시단 오모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감시단이나 응급의료 자원봉

사자 또는 기자라는 것을 안다 해도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신분을 보여주는 조끼도 

결국은 경찰 폭력을 막지 못할 겁니다.”82   

 

따라서 응급의료 봉사자나 기자가 경찰의 임

의적인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헬멧을 쓰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사진 14: 오모씨는 국가인권위원회라고 

 명확히 쓰여진 파란색 조끼를 입고 있다) 

 

3.6.1. 참관인에 대한 공격  

 

오모씨의 동료인 장모씨(42세)는 6월 28/29일 밤, 코리아나 호텔 근처에서 밧줄로 경찰 버스를 

끌어 당기고 있는 시민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파란색 국가인권위원회 조끼를 입고 있었다.  

장씨는 버스가 조금 움직이는 것을 보았고 그 틈으로 한 무리의 진압경찰들이 뛰어 나오는 것을 

보았다.  장씨는 뛰기 시작했다.  

                                            
81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홍모씨, 한국 서울,  2008년 7월 5일.  
82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오모씨, 한국 서울,  2008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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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얼마 가지 못했을 때 전경 하나가 무언가로 뒤에서 나를 때렸어요.  나는 돌아섰고 경찰들

이 장봉을 들고 뛰는 것을 보았어요.  그제서야 제가 무엇에 맞았는지를 알았죠.  나는 맞아서 조

금 어지러웠고 그래서 쉬려고 인도 쪽으로 갔어요.  경찰은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진압봉으로 

때리고 있었어요.  경찰은 그 구역을 차단하기 시작했고 인도와 도로 사이에 대열을 만들었어요.  

나는 경찰이 인도에 있는 시민들을 때리는 것을 보았어요.  간부가 시위자들을 모두 다 체포하라

고 말했어요.”83  

 

 

 

 

 

 

 

 

 

 

 

(사진 15: 민변 이준형변호사, 경찰 방패에  

당한 부상)      민중의 소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인 이준형 변호사는 6월 25/26일 밤 시위를 참관하기 위해 시청

과 광화문 교차로 사이에 있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말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 장관이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를 발표한 날이었기 때문에 많은 시위자들이 있었다.  이준

형 변호사는 분노한 많은 시위자들로 인해 분위기가 매우 긴장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새벽 두 시경 진압경찰들이 방패를 들고 시위자들을 위협하려고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리고는 군

중들을 향해 돌진했죠.  사람들은 돌아서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혼란한 와중에 많은 사

람들이 넘어졌고 그래서 나는 시민과 경찰 양쪽 모두에 속도를 늦추라고 소리쳤어요.  경찰 한 명

이 내게 다가오더니 방패로 내 이마를 겨냥했습니다.  그 다음 기억나는 일은 서울대학병원에서 

깨어난 거예요.”84  

 

                                            
83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장모씨, 한국 서울,  2008년 7월 11일.  
84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이준형, 한국 서울,  2008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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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6: 이준형씨의 의사 소견서)  

 

이준형 변호사의 의사 소견서에 따르면 그는 이마와 왼쪽 팔꿈치 부위에 복합골절을 당했다.  또

한 이마와 윗입술이 찢어지기도 했다.85  또한 턱과 치아에 심각한 통증이 있어 1주일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준형 변호사는 오른쪽 팔과 두 손 전체에 멍이 들었다.   

 

“경찰이 내 얼굴을 분명 발로 찼을 거예요.  코피가 나고, 이가 아프고 입 속에 모래가 들어 있던 

게 그 때문일 것이고요.  오른쪽 팔과 다리에 군화 자국도 났습니다.”  

 

이준형 변호사는 구타 당시 민변 감시단 조끼를 입고 그 위에 투명한 우비를 입고 있었다고 국제

앰네스티에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등뒤와 앞에서 빨간 글씨가 쓰여진 노란 조끼를 볼 수 있었다

고 말했다.86   

 

3.6.2. 응급의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공격  

 

응급의료 자원봉사자들은 시위 중 시민과 경찰 모두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했다.  그들의 역할은 시

위 장소가 경찰에 의해 차단되어 구급차를 부르기 어려웠을 때 특히 더 중요했다.  의료 봉사자들

은 맨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 경찰의 폭력을 당했으며 경찰이 응급의료 봉사자들인 그들의 

역할을 무시했다고 진술했다.   

 

IT 종사자이자 의료 봉사자인 진모씨(28세)는 6월 28/29일 밤 코리아나 호텔 근처 폴리스라인 앞

에서 활동 중이었다. 그녀는 첫 번째 해산 명령 후 밤 11시, 12시경에 전경들이 방패를 들고 폴리

스라인 뒤에서 돌진하는 것을 보았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말했다.   

 

                                            
85 이준형 변호사는 2008년 7월 8일 자신의 의료 기록을 국제앰네스티에 제공했다.  
86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이준형 변호사, 한국 서울,  2008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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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옆을 지나 뛰어 가던 전경 한 명이 방패를 잡고 직각으로 내 얼굴을 겨냥했어요.  방패에 맞

는 것은 다행히 팔로 막을 수 있었어요.  나는 쓰러졌고 그리고 다시 맞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어

나서 도망쳤어요.”87  

 

진씨가 구타를 당하는 장면은 영상에 포착되었다.88  영상은 한 무리의 전경이 진씨를 지나쳐 뛰

어가는 것을 보여준다.  한 전경이 뛰어 지나가면서 방패로 그녀의 팔을 때렸다.  진씨는 그 충격

으로 넘어졌다.  진씨는 당시 노란 조끼와 녹색 십자가가 그려진 헬멧(응급 구조)을 쓰고 있었다.  

 

의사 정모씨(32세)는 처음에는 시위자로서 참여하였으나 6월 29일 그날 밤 너무나 많은 부상자가 

있었기 때문에 한밤중이 되면서 의료 치료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정씨는 한 경찰을 치료해 주다

가 다른 전경에게 구타를 당했다.  정씨는 경찰들이 서울특별시의회 옆 골목으로 오고 있다는 말

을 듣고 그 쪽으로 갔다.   

 

“저는 한 전경이 넘어져서 여러 명의 시민들에게 붙잡힌 걸 봤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동료는 대 

여섯 명의 시민들과 함께 그 경찰을 놓아주라고 말했습니다.  시민들은 동의했고 나는 경찰의 부

상을 치료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전경이 내 뒤에서 와서 머리, 오른쪽 팔, 그리고 상

체 전체를 곤봉으로 때렸습니다.  저는 다행히 헬멧을 쓰고 있었지만 그래도 맞아서 정신이 혼미

했죠.  30분간 의식을 잃었어요.  내가 정신이 들자 전경 몇 명이 다친 그 전경을 다시 데리고 와

서 치료해 달라고 하더군요.”   

 

정씨는 부상당한 많은 시민들과 경찰들을 치료한 후에야 자신도 치료를 받기 위해 근처의 병원으

로 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씨는 다음날까지 계속 머리가 아팠으며 그래서 다시 백병원에 갔다.  

CT 촬영 및 다른 검사 결과 뇌진탕, 대뇌부종, 경추염좌, 복합 타박상(머리에 멍이 듦)으로 밝혀

졌다.  정씨는 그날 밤 응급 구조 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지만, 그의 동료는 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말했다.89   

 

3.6.3. 기자에 대한 공격   

 

여러 기자들이 기자 신분을 분명히 보여주는 완장을 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 중 경찰에 의

해 구타를 당하거나 자의적으로 체포되었다.  6월 2일자 공식 성명에서 한국기자협회는 경찰이 시

위 중 기자들을 구타하고 연행한 것을 비판했다.  기자협회는 경찰이 “언론 자유를 억압”한다고 

비난했고 경찰이 시위자들에게 가하는 “강경 진압” 수단들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

자들이 표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90  

                                            
87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진모씨, 한국 서울,  2008년 7월 10일.  
88 다음(한국어), 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G7TCuWxWRew$ (2008년 8월 25일 접속)  
89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정모씨, 한국 서울,  2008년 7월 8일.  
90 한국기자협회, “기자 폭행에 분노한다.”, 2008년 6월 2일,(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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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신봉승 기자는 6월 2일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 광화문 교차로에서 경찰과 시위자들 사이 폴

리스라인 앞에 있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말했다.  그 당시 경찰은 군중을 해산시키기 시작하고 있

었다.  :    

 

“나는 어떤 경찰이 ‘기자고 나발이고 다 죽여버려!’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어요.91  경찰 한 명이 

내 왼팔을 잡고 또 다른 경찰이 방패로 내 왼쪽 옆구리를 내리치고 왼쪽 뺨을 주먹으로 때렸어

요.”   

 

 

(사진 17: 신봉승 기자가 해산 장면을 촬영하고 있을 때 진압경찰이 그를 폭행하고 있다)          뉴시스  

 

신기자는 그날 밤 경찰이 경찰의 폭력 행위를 영상에 담는 것을 막기 위해 그를 때렸다고 믿었다.   

 

“경찰은 카메라 렌즈가 없을 때 시위를 진압하고 싶어했어요.  경찰은 당연히 내가 누군지 알고 

있었죠.  나는 아주 강한 조명이 달린 커다란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그건 내가 방송국에서 일한

다는 걸 의미하죠.  게다가 카메라엔 KBS라는 커다란 로고가 붙어 있었어요.  나는 그날 밤 내가 

유일한 카메라 기자였기 때문에 표적이 됐다고 생각해요.”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17640 (2008년 8월 27일 접속). 
91 한국기자협회, “기자 폭행에 분노한다.”, 2008년 6월 2일,(한국어)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17640 (2008년 8월 27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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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승 기자의 경우 신기자가 폭력을 당한 사실을 다룬 기사가 매우 많았다.  종로 경찰서장은 신

기자에게 사과했다.  또한 네 명의 경찰관-신기자를 때린 전경, 전경 부대의 지휘관, 부지휘관, 경

무계장-이 신기자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들은 사건에 대해 사과했으며 신기자에게 전경을 사법 

처리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신기자는 목발을 짚고 그의 사무실에 온 경찰에 대한 동정심에 

고발 또는 고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봉승 기자는 시위를 취재하는 도중 언제나 “경찰 폭력을 찍는 것을 막고, 렌즈에 손을 대고, 카

메라를 뒤집거나 혹은 지나가면서 카메라 기자를 밀면서” 취재를 막는 전경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신기자는 6월 24일 시위대에 더 강경하게 대처하라는 정부 발표 이후 특히 그러했다고 

했다.92   

 

(사진 18: 6월 10일 진압경찰이 사진기자가 촬영하는 것을 막고 있다.)                             권우성  

 

하어영씨는 한겨레신문 기자이다.  그는 6월 29일 오후 7시 진압경찰에 구타 당했다고 국제앰네

스티에 말했다.  그는 종로타워 근처에 있었다.  하어영 기자의 경험은 신봉승 기자의 의견을 뒷

받침했다.  

 

“그날 저녁 기자 완장을 차고 있었어요.  나는 종로타워 근처에서 경찰폭력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그래서 그곳으로 갔어요.  나는 그 장면을 영상에 담으려 했지만 여러 경찰들이 내 어깨를 잡고 

땅바닥에 밀치고 등을 발로 찼어요.  나는 그 때 기자 배낭을 메고 있었고 그래서 다행이었죠.  구

타가 더 심해질 수도 있었어요.  나는 구타장면 영상을 갖고 있어요.  한 시민이 나를 도와 일으켰

                                            
92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신봉승, 한국 서울,  2008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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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나는 나를 때린 경찰을 촬영하고 싶었지만 한 경찰이 나를 막고 내 카메라를 부쉈어요.  그 

경찰은 두 손으로 카메라를 잡고는 부숴버렸어요.”  

 

하어영 기자는 어깨와 등에 부상을 입었으며 몸에 선명한 타박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그는 2주에 

한번씩 세 번 병원에 가야 했다.  그는 경찰을 폭행혐의로 고소할 계획을 세웠지만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저는 진단서를 받은 뒤 경찰을 고소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음날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사과를 

했어요.  저는 저보다 더 심하게 다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고소할 생각을 접었

어요.  호들갑 떨고 싶지 않았어요.”93  

 

허재현 기자 역시 한겨레신문 기자이다.  그는 6월 29일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 코리아나 호텔 

근처에서 부상당했다고 말했다.   

 

“틈이 벌어지고 100명의 진압경찰이 몰려나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경들이 방패를 직각

으로 들고 있었어요.  전경들은 걸리는 사람은 아무나 방패로 때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내 기자 

완장을 보여줬지만 전경들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한 전경이 내 머리를 때렸고 다른 전경이 허벅

지를 때렸어요.  둘 모두 방패로 때렸어요.  나는 그래도 일을 할 수 있어서 계속 사진을 찍었어요.  

그 때 또 다른 전경이 방패로 나를 때렸는데 이번에는 왼쪽 뺨이었어요.”94   

 

주간지 시사인 윤무영 기자는 6월 28/29일 시위를 취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새벽 12시20분, 

그는 프레스센터 근처에 있었으며, 그 때 전경들이 몰려 나왔다.  

 

“전경 한 명이 달려 가면서 진압봉으로 내 왼손 손등을 때렸어요.  저는 기자 헬멧도 쓰고 있었고 

완장도 차고 있어서 기자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나는 경찰을 붙잡고 사과를 요구했어요.  

그 경찰의 상관이 끼어들었고, 그 자리에서 사과했어요.  그런 다음 또 다른 전경이 방패로 머리

를 세 번이나 때렸어요.  다행히도 헬멧을 쓰고 있었죠.”   

 

윤무영 기자는 진압경찰이 돌진할 때 그런 일은 다반사라고 말했다.  시민이 쓰러지면, 경찰은 돌

진하면서 밟고 지나간다.  전경 한 명이 때리면 다른 전경이 이어서 때린다.  윤기자는 계속 머리

가 아팠으며 구토를 할 것 같아 검사를 위해 새벽 4시 강북 삼성 병원에 갔다.  의사는 그가 뇌진

탕이라고 말했으나 MRI 검사에서는 머리에 다른 부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5 

                                            
93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하어영, 한국 서울,  2008년 8월 5일.  
94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허재현, 한국 서울,  2008년 7월 12일.  
95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윤무영, 한국 서울,  2008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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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포 및 구금  

 

“대여섯 명 정도의 경찰들이 나를 땅바닥에 밀치고 온몸을 발로 찼어요.  일부는 욕을 했고 다른 전

경들은 “됐어.”라고 말했어요.  4명의 경찰이 허리와 다리를 잡고 나를 버스로 옮겼어요.  나는 경찰

들에게 걸어서 갈 테니 나를 놓으라고 말했지만 경찰들은 그냥 욕을 했고 계속 그런 식으로 나를 옮

겼어요.  결국 경찰들은 버스 앞에 나를 내려 놓았어요.  그때 한 경찰이 나를 훈계했고 또 다른 경

찰은 내게 계속 욕을 했어요. 그리고는 경찰 두 명이 내 얼굴과 왼쪽 갈비뼈를 발로 찼어요.  경찰 

한 명이 내 팔을 꺾고 나를 버스 안에 집어 넣었어요.”96 

-김모씨, NGO 직원, 27세 (2008년 7월 14일)  

 

4.1. 자의적 체포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은 자유권을 명시했다.  자유권

규약 9조 1항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

당하지 아니한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수감자의 권리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며 거기에는 체포 대상

자가 체포의 이유를 즉각적으로 통지 받고 또한 자신의 혐의 내용을 즉시 통지 받을 권리가 포함

된다.  형법상의 혐의로 구금된 자는 누구든지 사법적 권한을 행사할 판사 앞으로 즉시 보내질 권

리가 있으며 합당한 시간 안에 재판을 받거나 또는 석방될 권리가 있다.  자유권을 박탈당한 자는 

누구든지 법정 앞에서 구금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또한 불법적인 체포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이와 같은 조항들에 근거하여 자의적 구금에 대한 유엔 실무그룹(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은 자유 박탈에 대한 정당성이 분명하지 않을 때,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에 보장된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자유가 박탈되었을 때, 또는 국제인권법 및 기준들에 규정된 공정한 재

판을 받을 권리의 거부가 “자유의 박탈에 임의적 성격을 부여할 정도로 심각할 때”를 “자의적 구

금”이라 규정한다”97  

 

체포 또는 구금이 국내법을 준수하여 행해진다고 하여 그러한 체포나 구금이 국제인권법을 기준으

로 자의적이지 않다고 보장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구금시킨 법이 모호하거나 범위가 

너무 넓거나 또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기준들을 위배한다면 체포나 구금은 국제법상 자

                                            
96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김모씨, 한국 서울,  2008년 7월 14일.  
97 OHCHR 간이 보고서, No. 26, 자의적 구금에 대한 실무 그룹, Annex IV: 개정 업무방식, 8절, 

http://www.unhchr.ch/html/menu6/2/fs26.htm (2008년 9월 3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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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인 것일 수 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98 자유권규약 9조 1항의 “자의적”라는 용어가 “위법”

적인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적합, 불의, 예측결여를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해석

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99  

 

촛불집회 시작부터 경찰은 1,242명을 체포했으며100 그 중 대부분은 아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률, 형법, 도로교통법(1.2 참조)을 위반했을 것이다.  국제앰네스티가 수집한 일부 증언에 따르면 

구경꾼들, 그리고 경찰의 폭력을 말리거나 시위자들을 대신해 개입한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체포되

고 구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심지어 석방될 때 까지도 자신의 혐의가 무엇인지 몰랐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말했다.101  국가인권위원회는 구금 기간 중 인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는 21건

의 진정을 접수했다.102   

 

4.2. 비참여자들의 체포  

 

6월 1일 14명의 사람들이 안국동 교차로 근처에서 체포되어 서초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국제앰

네스티는 자의적 체포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 14명의 사람을 인터뷰했다.  IT 종사자인 정모씨

(27세)는 그날 물대포가 배치되었으므로 담요가 필요하다는 인터넷상의 요청에 반응하여 새벽 3시

에 시위 장소로 갔다.  정씨는 응급의료 봉사자들에게 담요를 전달한 후 거리를 청소하고 사람들

을 응급 구조원에게 데려다 주는 일을 돕기로 결심했다.  또한 정씨는 인도에서 시위를 지켜보았

다.  집으로 가는 도중 정씨는 경찰이 “저 놈 잡아!”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고 10명의 전경이 한 

남자에게 다가가 그를 넘어뜨리고 때리는 것을 보았다.  정씨는 그들을 말리기 위해 다가갔다.  

 

“내가 내 핸드폰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자 먼저 명령을 내렸던 같은 경찰관이 나도 잡으라고 명

령 했어요.  저는 그 때 인도에 있었어요.”   

 

정씨에 따르면 경찰서에서의 조사는 “3시간 반이 걸렸고 나와 함께 구금된 사람들 중 가장 길었

다.”  왜냐하면 경찰이 그를 무엇으로 기소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지도에서 내가 가던 길을 되짚으라고 했어요.  내 경로가 시위자들의 그것과 비슷했기 때

문에 그들은 나도 시위자임에 틀림없다고 결론 내렸어요.  그런 다음 조사를 끝내고 나를 일몰 후 

불법 시위 및 도로 점거로 기소했어요.  나는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완전 엉터리였

으니까요.”103   

                                            
98 유엔자유권위원회는 당사국들의 자유권규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엔 

기구이다.  
99 국제앰네스티, 공정한 재판의 지침, 1998, p.35(AI Index : POL 30/002/1998)  
100 경찰청 집계, 2008년 5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101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조모씨, 이모씨, 유모씨, 2008년 7월 5일 및 9일.  
102 국가인권위원회와 통화, 2008년 9월 2일.  
103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정모씨, 한국 서울, 2008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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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와 마찬가지로 대학생 홍모씨(25세) 역시 경찰의 폭력을 말리려 하던 중 체포되었다. 

 

“나는 진압경찰이 한 남자를 방패로 때리는 것을 보았고 진압경찰에게 멈추라고 말했어요.  경찰

은 나를 보고는 두 명의 다른 경찰에게 내 팔을 잡으라고 말했어요.  나는 왜 나를 데려가냐고 물

었지만 그들은 그냥 닥치라고 말했어요.”104 

 

그날 체포된 또 다른 사람인 만화가 배모씨(31세)는 서점에서 책을 사려고 했기 때문에 시위대가 

있는 곳에 있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말했다.  그는 안국교차로에서 시위대를 보기 위해 멈추었다.  

배씨는 경찰이 군중들을 향해 물대포 발사를 멈추었을 때 그곳을 떠나려 했다.  그때 그는 체포되

었고 경찰서로 옮겨졌다. 

 

“나는 조사 경찰관에게 나는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고, 내 옷이 젖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경찰관은 나를 믿었지만 계속 가두어 놓았어요. […]  내가 대학에 다닐 때는 경찰이 인도 위로 

뛰어와 시위자를 체포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참여하지도 않고 인도 위에 서 있기만 

한 사람도 체포를 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105   

 

국제앰네스티가 다른 날 체포된 사람들과 행한 인터뷰들도 역시 자의적 성격을 반영했다. 대학생 

조모씨(20세)는 6월 29일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다가 체포되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말했다. 그는 

“근처에서 시위자들과 경찰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어요. 저는 경찰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

데 그때 경찰들이 나를 둘러쌌고 그 중 한 명이 다른 경찰들에게 나를 체포하라고 소리쳤어요.”106   

 

또 다른 면담자인 법대생 홍모씨는 이전에 연좌시위에서 체포된 적이 있었으며 다시 체포되지 않

기 위해 조심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6월 25일 홍씨는 일부러 인도에 머무르며 “시위대를 그냥 지

켜 보기만 했다.”  그러나 전경이 군중을 해산할 때 도망 가는 시위대와 참여하지 않았던 시민들 

모두 인도 위에 있었고 그 때 경찰들이 둘러 쌌다.  

 

“시민들이 경찰들에게 왜 인도를 막냐고 물었을 때 경찰은 대답도 없이 질문하는 사람들을 아무나 

체포했어요. 나는 앞에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었어요.  그들은 내가 도망치던 시위대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107 

 

민변 소속 인권 변호사 이모씨는 6월 25일, 체포되는 시민을 위해 중재에 나섰다가 경복궁 근처에

서 체포되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말했다. 

                                            
104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홍모씨, 한국 서울, 2008년 7월 8일.  
105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배모씨, 한국 서울, 2008년 7월 5일.  그가 체포된 날짜는 2008년 7월 18

일 보도자료에서 6월 8일로 잘못 기재되었다.  배씨는 2008년 6월 1일 체포되었다.   
106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조모씨, 한국 서울, 2008년 7월 9일.  
107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홍모씨, 한국 서울, 2008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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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종로 경찰서 경비과장에게, 왜 경고도 거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을 해산시켰냐고 물

었어요.  게다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도로에 있지도 않았고 인도에 앉아 있었어요.  경비과장은 

그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어요. 모여 있던 사람들 중엔 아이들과 함께 있는 엄마도 

있었어요.”   

 

이씨에 따르면 그녀는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에게 변호사 신분증을 보였으며 사람들을 보내도록 설

득하려고 했다. 그러나 경비과장은 그녀의 말을 듣기는커녕 그녀를 체포하게 했다. 체포되고 난지 

10일 후에도 그녀는 자신의 혐의들이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했다.108  

 

4.3.  경미한 범죄에 대한 불필요한 구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도로 교통법 위반은 각각 50만원(미화 430달러)과 20만원

(미화 170 달러)의 벌금형 기준 범죄이다.  민변 사무처장 송상교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도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예를 들어 거주지 불명인 자의 경우 범죄의 용의자를 구금할 수 있다.  그

러나 경찰은 입증이 가능한 고정된 거주지를 가진 용의자를 구금해서는 안된다.   

 

이 벌금형 범죄를 혐의로 체포된 이 보고서의 면담자들 중 압도적 다수는 고정된 거주지가 있는 

사람들이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시간 이상 구금되었다.  아름다운재단 소속 인권변호사 황필

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법은 최대 48시간 구금을 허용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경찰이 모든 경우에 48시간 구금을 실행해

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1980년 공안 통치 시절에 조차도 집시법 위반 용의자들은 

보통 심문 후 석방되었습니다.  그런 벌금형 범죄에 대해 경찰은 결코 40시간 이상 용의자를 구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촛불집회 기간에 경찰은 집시법 위반 용의자들을 40시간 이상 구금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시위자들을 일반적인 관행보다 장시간 구금하는 것이 합법적인 이유에 따라 필요

한 것이기 보다는 보복적인 것일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그러한 구금이 국제법상 자의적인 것

임을 우려한다.   

 

 

 

 

 

 

                                            
108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이모씨, 한국 서울, 2008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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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구금 중 의료 조치 접근의 거부  

 

행동강령 6조는 “법집행공직자는 구금 중 수용자의 건강을 전적으로 보호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의료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논평(a)는 또한 “필요

할 때 또는 요청할 때” 반드시 의료 조치가 보장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 79조에 따르면 구금된 사람이 진료를 요구할 경우 신속하게 제공해야 하며 의사의 검

사 및 진료를 받거나 약을 제공 받아야 한다.109   

 

경철청은 국제앰네스티에 보낸 서한에서 경찰이 “체포되거나 구금된 모든 시민에게 필요할 경우 

국제기준에 준하는 법과 규정에 따라 적합하고 적절한 의료 조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몇몇 경우에서 구금된 사람들이 의료조치 접근을 거부당하거나 또는 불필

요하게 지연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시위 중 구금된 사람에게 제공된 의료 조치는 경찰서마다 달

랐다.   

 

대학생 강모씨(27세)는 체포 당시 경찰에 얼굴과 몸을 맞았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말했다.  강씨는 

명백한 외상이 있었다.  그는 체포되어 혜화 경찰서로 이동하는 도중 119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

고 경찰에게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으나, 경찰은 그를 무시했다. 

 

“저는 몇 번이나 요구했지만 경찰은 내가 그들을 “짜증나게” 한다고만 말했어요. 버스 안의 분위

기가 조금 위협적이었고 그래서 저는 그만 두었어요.  하지만 일단 혜화경찰서에 도착하자 저는 

계속 의사를 불러 달라고 했어요.  경찰은 알았다고 말했지만 의사를 불러주지 않았어요.  전부 

합해서 30번은 요구한 것 같아요.”  

 

민주당 국회의원 조경태씨는 강씨가 구금된 지 하루 후 혜화경찰서를 방문했다.  강씨에 따르면 

“조경태 의원이 내 상처를 보자 그는 화가 나서 심각한 부상이 틀림없는데 왜 병원에 보내주지 않

느냐며 경찰에게 물었어요.  경찰관은 나를 병원에 보낼 거라며 조의원을 안심시켰어요.  국회의

원이 떠나자 나는 다시 의사를 불러 달라고 요구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나에게 비번인게 틀림없

는 또 다른 경찰관을 불러야 한다고 말했고 그 절차가 오래 걸릴 거라고 말했어요.  분명 그 경찰

관이 의료 요청을 처리할 담당자였는데요.”110 

 

국회의원 조경태씨는 강씨가 6월 2일 혜화경찰서에 있었으며 강씨에게 의료 조치를 제공하라고 

경찰에 요구했음을 국제앰네스티는 확인했다.111  그날 조경태 의원이 3군데의 경찰서를 방문한 

것은 의회 전문 주간지인 여의도 통신에 실렸으며 기사에서 조경태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109 경찰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 2007년 5월 28일 (개정 no. 506) (한국어), 

http://www.police.go.kr/infodata/lawpdsView.do?idx=480&cPage=4 (2008년 9월 1일 접속)   
110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강모씨, 한국 서울, 2008년 8월 5일.  
111 국제앰네스티와 전화 통화, 국회의원 조경태, 2008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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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만난 사람들은 6월 1일 체포된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은 옷이 찢어졌고 심지어 어떤 

남성은 손가락이 터진 상태 그대로 유치장에 있었다. 유치인들은 피를 흘리고 몸에 멍이 들어 있

었다.  […]  혜화 경찰서에서 만난 어떤 남성은 경찰에게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하고 돌아섰

다가 체포됐다.  그 사람도 전경들 사이에서 구타를 당했다.”112   

 

강씨는 44시간 구금 중 경찰에게서 어떠한 의료 조치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그가 

의료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각서에 서명하라고 요구 받았다.113 

 

IT 프로그래머 박모씨(47세)는 6월 22일 오전 9시에 체포되었다.  그는 체포되었을 때 다섯 명의 

전경들에게 얼굴을 반복적으로 맞았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말했다.  박씨가 도봉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그는 곧바로 의사를 만나도록 허용되지 않았다. 

 

“저는 오전 10시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의사를 불러 달라고 요구했는데 경찰은 안 된다

고 했습니다.  경찰은 내가 변호사를 만난 이후에만 의사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114 

 

어떤 경우들에서는 심문 이후까지 의사를 만날 수 없었다.  대학생 조모씨(20세)는 6월 29일 체포

되었을 때 7명의 전경에게 주먹으로 맞고 발로 차였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말했다.  조씨가 광진 경

찰서에 도착했을 때 그는 경찰에게 눈이 잘 안 보인다고 말했고 병원에 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은 조씨에게 기다리라고 말했고, 나중에는 의사를 만나기 전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

다.115  

 

또 다른 구금자인 영화 감독 신모씨(36세)는 6월 1일 체포되었으며 경찰관에 턱을 차였다고 국제

앰네스티에 말했다.  아파서 말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경찰서 경찰은 신씨가 병원에 

가기 전에 우선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고집했다. 

 

“심문 중에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종이에 대답을 다 적어야 했어요.  근처에 있는 병원의 치

과가 문을 닫았고 그래서 나는 다음날까지 의사를 만날 수 없었어요.  턱에 철사를 심는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116   

 

교사인 손모씨(31세) 역시 6월 1일 체포되었다.  손씨는 서초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자신이 전경들

에게 구타 당한 사실을 경찰관들에게 말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말했다. 

 

                                            
112 “세상 바꾸는 주역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 여의도 통신, 2008년 8월 6일(한국어),  
http://www.ytongsin.com/news/articlePrint.html?idxno=6549 (2008년 9월 1일 접속)  
113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강모씨: 경찰청은 2008. 7. 19 강씨의 각서 사본을 국제앰네스티에 전달했다.
     이를 통해 국제앰네스티는 강씨에게 연락울 취할 수 있었다. 8월 5일 전화인터뷰를 실시하였다. 
114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박모씨, 한국 서울, 2008년 7월 9일.  
115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조모씨, 한국 서울, 2008년 7월 9일.   
116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신모씨, 한국 서울, 2008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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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몸에 멍이 들고 긁혀 있었어요.  경찰은 대답하지도 않았고 내게 치료가 필요하냐고 묻지도 

않았어요.  41시간 구금돼 있는 동안 의사는 전혀 못 봤어요.”117   

 

대학생 홍모씨(25세)는 6월 1일 서초경찰서에서 손씨와 함께 있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말했다.  

홍씨와 다른 사람들은 치료가 필요한 다른 두 사람에게 경찰이 치료를 제공하도록 강력하게 요구

하기 위해 행동을 취했다. 

 

“우리 14명 중에 두 사람이 심하게 부상을 당해서 그 두 사람을 병원에 보내달라고 경찰에 요구했

고,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아침 식사를 거부하겠다고 했어요.”118   

 

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 대학생 유모씨의 진술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심하게 다친 사람이 둘 있었어요.  머리를 다쳤고, 입에서 피가 났어요.  우리는 경찰에게 그 사

람들을 병원에 보내라고 요구했어요.  경찰이 들어주지 않자 우리는 경찰이 결국 들어줄 때까지 

두 시간 가량 아침 식사를 거부했어요.” 

 

유씨는 또한 체포 제도가 “불공정”하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말했다. 

 

“나는 심문하는 경찰관에게 체포 이유가 뭐냐고 물었지만 말하지 않으려 했어요.  경찰관은, 알고 

싶으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알아보라고 말했어요.  한 달이 더 지났고 변호사를 통했는데도 내 혐

의가 뭔지 아직도 잘 모르지만, 내 생각에 경찰은 집시법과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거에요.”119 

 

4.5. 체포 포상금  

 

서울 경찰청이 2008년 8월 6일 제시한 처음의 포상금 제도는 경찰관이 폭력 시위자 한 명을 체포

할 때 50,000원의 포상금을, 체포된 사람이 즉심이나 약식기소에 회부될 때 20,000원의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었다.  서울경찰청의 계획은 “시위자들에게 대응하느라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

찰들의 “사기를 올리려는” 것이었다.  당시 경희대학교 법학과 서보학 교수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

다. 

 

“체포는 조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위자를 체포하기 위한 과도한 경쟁은 법적 절차를 비

켜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시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117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손모씨, 한국 서울, 2008년 7월 8일.  
118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홍모씨, 한국 서울, 2008년 7월 8일.  
119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유모씨, 한국 서울, 2008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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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서울경찰청은 여론의 엄청난 비판 가운데 원래의 포상금 제도를 철회했고 대신 특정 점수

에 이르면 법집행공직자에게 포상이나 상품권을 주는 수정안을 발표했다.120  국제앰네스티는 시

위자를 체포하는 경찰관에게 금전적 또는 현물과 같은 포상금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믿는다.  그러

한 수단은 법집행의 객관성을 훼손시킬 수 있고, 자의적 체포의 가능성을 크게 높이기 때문이다.   

 

 

 

 

 

 

 

 

 

 

 

 

 

 

 

 

 

 

 

 

 

 

 

 

 

 

 

 

 

                                            
120 배지숙, “경찰 포상금 제도 철회,” The Korea Times, 2008년 8월 7일,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08/08/117_28983.html (2008년9월23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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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찰 책무성의 미비   

 

“일반적인 경찰 제복에는 경찰관의 이름과 소속부대가 적혀 있는데 전경의 제복에는 그런 식별 내용

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압경찰에게 구타를 당한 시민들이 가해자의 신분을 파악할 수가 없습

니다.”121  

- 신봉승, KBS 기자 (2008년 7월 7일)  

 

국제법 및 기준들에 따르면 근거를 가진 모든 인권 침해 주장은 반드시 조사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진실을 밝혀내는 것을 포함, 인권 침해 피해자들이 보상 받을 수 있게 해야 할 국가의 의

무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그러한 인권 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반

적인 인권 보호 의무 모두를 반영한다.   

 

자유권규약 제2조 3항에 따라 당사국들은, 다른 무엇보다 규약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들에게 '실

효적 구제'를 보장해야 한다. 규약 제2조에 대한 권위있는 일반 논평에서 자유권위원회는 '독립적

이고 공정한 기구를 통해 즉각적이고 철저하게 그리고 실효적으로 제기된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

할 일반 의무'를 언급하고 있으며 또한 ' 제기된 침해에 대한 조사의 실패는 그 자체가 별도로 규

약에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인다. 자유권위원회는 또한 그러한 조사가 "규약상의 특정 권리 

위반이 밝혀진다면 당사국은 책임자가 처벌받아야 함을 보장해야 한다. 조사 실패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그러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실패는 그 자체가 별도로 규약에 위반이 될 수 있다."122 

 

국제앰네스티는 경찰청이 고발된 진압경찰의 폭력행위를 조사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9월 20일까지 경찰청은 시민들이 고발한 12명의 경찰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상태다.  경찰청은 

또한 두 사건에서 시위자에게 폭행을 가한 경찰관에게 징계 조치를 내렸다.123  여러 면담자들도 

경찰이 구타 또는 잘못된 처우에 대해 구두로 사과했다고 말했다. 일부는 그러한 사과를 받고 경

찰을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124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무력 사용의 모든 의혹에 대해 즉각적이

고 공정하며 독립적인 조사를 실행하고 해당 경찰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국제앰네스

티는 법집행공직자의 어떠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무력 사용도 한국 법에 따라 그리고 기본 원칙 

7조에 명시된 대로 “형사 범죄로서 처벌”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121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신봉승, 2008년 7월 7일.  
122 유엔자유권위원회, 규약 2항 중 일반 논평(General Comment) No.31 : 규약 당사국에게 

부과되는 일반적인 법적 의무의 성격, UN Doc. CCPR/C/74/CRP.4/Rev.6, 
123 3.1. 참조  
124 유명한 사건인 이모씨의 경우와 별도로, 경찰의 사과를 받은 다른 면담자들은 기자들이었다. : 신

봉승, 하어영, 윤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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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경찰관 면책  

 

7월 29일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이 “공정하고 엄격한” 법집행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 받

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경찰이 자신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원

세훈 장관은 징계조치에 대한 걱정때문에 경찰이 시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덧

붙였다.125  

 

유사한 조치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2008년 9월 3일, 법무부가 “직무를 올바로 수행한 경찰관에

게 설사 도중에 용의자를 다치게 했다 하더라도 면책을 부여할 것이며 따라서 자신감을 가지고 법

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126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2008년 3월, 진압경찰이 시위 해산 시 취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요지의 법무부 발표와 같은 맥락이다.  이는 법무부의 폭력 

시위자 및 불법 집회에 대한 “불관용 원칙”의 일부이다.127    

 

시위에 대응하는 경찰에게 면책을 보장하겠다는 장관들의 전격적 발표는 개인, 사법부 등이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취하는 법적 행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국제법의 의

무들을 준수하여 모든 인권 침해 용의자들이 조사를 받고인권침해 가해자들이 책임을 지며, 피해

자들이 국제적 기준들을 따라 배상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자유권규약 2조 3항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효과적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유엔 총회는 유엔 

행동 강령을 채택한 결의안에서 법집행공직자의 책무성이 사회전체의 요구임을 강조하였다.128  

 

기본 원칙은 무력과 화기의 사용에 관련하여 책무성의 여러 원칙들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 원칙

에 따라 “효과적 구제 절차”가 존재해야 하며 정부 기관 또는 기소 당국이 적합한 환경에서 사법

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129  또한 기본 원칙은 “하급자가 무력 및 화기의 불법적 사용에 의존

하고 있거나 또는 의존해 온 것”을 상급자가 알고 있고 또한 알아야 하는 상황에서, “상급자가 그

러한 불법적 사용을 예방, 억제 또는 보고하기 위해 권한 내의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을 경우” 그 

상급자가 책임져야 한다.130   

 

                                            
125 “거리 시위로 인해 경찰이 처벌 받는 일 없을 것”, 조선일보, 2008년 7월 30일, 

http://english.chosun.com/w21data/html/news/200807/200807300007.html    (2008년 8월 29일 접

속). 
126 “김경한 법무, 공무집행시 면책 강화할 것”, 동아일보, 2008년 9월 3일,(한국어), 

http://www.donga.com/fbin/output?f=c__&n=200809030297 (2008년 9월 19일 접속)  
남궁욱, “김경한 장관, 경찰 정당한 법집행 면책”, 중앙일보, 2008년 9월 4일(한국어),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285654&ctg=12 (2008년 9월 19일 접속)  
127 김지은, 권태호, “법부무 시위 진압 경찰에 면책권”, 한겨레, 2008년3월19일(한국어),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276888.html  (2008년 8월 29일 접속)  
128 유엔 총회 결의 34/169에서 유엔 행동강령을 채택함, 1979년 12월 17일.  
129 원칙 22, 법집행공직자의 무력 및 화기 사용에 관한 기본 원칙.  
130 원칙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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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신분 식별의 문제  

 

시민들이 경찰관의 신분을 식별할 수 없어 시위 중 인권침해에 대한 해당 경찰관의 책무성을 보장

하기가 더욱 어려웠다.  식별 가능한 이름표, 식별 번호, 또는 기타 식별 가능한 정보가 진압경찰

의 제복에 없는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자신들이 

당한 부당한 처우의 가해자 이름을 알 수 없었다.  면담자들은 진압경찰이 이름표를 달고 있지 않

거나 또는 감추고 있었으며 물어도 밝히지 않으려 했다고 말했다.  한 면담자는 심지어 경찰들이 

가끔 테이프로 소속 부대의 번호를 가리기도 한다고 말했다.131   

 

 

(사진 19 : 진압경찰의 제복에 이름표와 식별 번호가 없다.)         Angel (시민기자단)  

 

임모씨는 6월 1일 진압경찰에 구타를 당한 후 고발을 접수시키기 위해 종로경찰서에 갔지만 경찰

은 관련 진압경찰의 이름이 없이는 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내사 청원 밖에 없다고 말했지만 그런 절차로는 기대할 게 별로 없

죠.  너무 절망적이에요.  이름표를 달고 있지 않았으니 이름을 모릅니다.  헬멧을 쓰고 있어서 얼

굴을 볼 수가 없었고132 그러니 어떻게 생겼는지 알기 힘들었죠.  게다가 당시에는 구타를 당해 정

신이 없었어요.”133  

                                            
131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윤무영, 손모씨, 장모씨, 이모씨, 김모씨, 하재현, 이모씨, 한국 서울, 2008년 

7월 9일, 11일, 12일.  
132 진압경찰이 쓰는 헬멧에는 보통 위로 젖힐 수 있는 철망이나 플라스틱 보호창이 달려 있다.   
133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임모씨, 한국 서울, 2008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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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이모씨는 “경찰은 헬멧을 쓰고 방패를 앞에 놓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를 식별할 수가 

없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말했다.  이어서 “소화기 가스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134  

박모씨는 “얼굴을 계속해서 맞았기 때문에” 구타한 사람을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135  

 

 

 

 

 

 

 

 

 

 

 

 

 

 

 

 

 

 

 

 

 

 

 

 

 

 

 

 

 

 

 

                                            
134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이모씨, 한국 서울, 2008년 7월 11일.  
135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박모씨, 한국 서울, 2008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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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국제앰네스티는 경찰이 인권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다른 곳과 마찬가

지로 한국에서 경찰이 일상 업무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들을 이해한다.  서울에서 열렸던 시위 기

간 중에 진압경찰은 법을 집행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의 경우 경찰은 자제를 가지

고 전문적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진압 경찰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으며 사람들을 자의적으로 

체포했고 부당하게 대우 했다. 이는 한국의 법과 국제인권법 및 기준들 모두를 위반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진압 경찰을 비롯한 모든 법집행공직자들이 폭력적인 시위자들을 포함하여 시위자들

과 대응하는데 적합한 훈련과 지시를 받고 장비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집행공직자들

은 무력이나 경찰장비, 안전장비, 무기의 사용에 대해서 그리고 자의적 체포나 구금 중인 수용자

의 처우에 관한 최소 기준에 관련된 국제 인권 기준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만 한다.  

 

인권 침해 의혹이 있는 사건들에 대한 효과적이며 독립적이고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즉각적으로 

시작되어야 하며 책임자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휘 책임이 있는 자를 포함하여 형사상의 혐의가 

있는 사람은 국제적인 공정한 재판 기준들에 부합되는 절차를 통해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  

주요 정부 관료들이 진압경찰에게 포괄적 면책을 보장해주고 경찰의 신분이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진압경찰에 대한 불처벌은 계속되게 될 것이다.  정부는 모든 법집행공직자들이 시위 중

에 항상 일정 형태의 식별표를 잘보이도록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징집병의 경찰 배치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징집병들은 힘들고 

폭력잠재성이 있는 시위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갖추도록 훈련 받아야 하며 여기에는 관련 

국제인권기준들에 대한 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시민들이 집회의 자유를 보다 폭넓

게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화로운 시위를 위한 합리적인 규정은 표현의 자유

와 집회의 자유를 더욱 신장시킬 것이며 뿐만 아니라 시위자들을 폭력과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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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권고사항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  

 

1. 현행 경찰력 집행 실태를 철저히 재검토하여 군중통제시 모든 경찰, 특별히 진압경

찰의 배치와 훈련 그리고 경찰의 무력 사용에 관한 규정이 아래의 국제 기준들에 

부합하도록 하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고문 및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에 대한 

유엔 협약(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

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유엔 법집행공직자 행동강령(UN Code of Cond

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법집행공직자의 무력 및 화기 사용에 대한 

기본 원칙(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

ement Officials),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 기준규칙(Standard Minimum Rules fo

r the Treatment of Prisoners; and other international standards)  

 

2. 경찰이 경찰장비 및 안전장비, 무기를 국제인권법과 기준에 부합되게 적절히 사용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과 엄격한 훈련을 받도록 하라.  

 

3. 의료조치가 필요하거나 요청되었을 경우에 모든 수감자들이 이를 즉각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게 하고 경찰 구금 중 인권침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라.  

 

4. 경찰관에 의한 인권 침해 주장들에 대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독립적이고 철저

하고 공정한 수사를 실시하라.   

 

5. 인권침해 가해자들의 책임을 규명하라. 면책권 부여와 같은 진압 경찰의 불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멈추라.  

 

6. 책무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일반경찰과 특히 진압경찰이 제복에 이름표나 식별번

호를 항상 착용하게 하라.  

 

7. 모든 인권 침해 희생자들이 국제적 기준들에 맞게 배상 받게 하라.  

 

8. 국가인권위원회의 촛불집회 중 인권 침해 진정 사건들에 대한 조사시 전적으로 협

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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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촛불집회 진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하는 권고사항들을 실행에 옮기도록 

진지하게 고려하라.   

 

10. 징집 군인의 경찰 병력 배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라.  

 

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모든 시민이 국제적 기준에 맞게 집회의 자

유를 보다 폭넓게 행사할 수 있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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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록1: 서울시 중심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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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록2: 용어 해설 

 

 경찰력 집행: 영어원문에서 Policing이라 표현했으며, 경찰의 임무가 단지 해산만이 

아니라 집회 군중의 통제와 보호 및 원활한 교통 소통까지를 포함한다는 측면을 고

려하여, 경찰력 집행이라고 번역함. 

 진압 경찰: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전투경찰이라 통칭되어지지만, 영어원문에서 

Riot Police라 표현했으며, 경찰관 기동대 역시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진압 경찰이라

고 번역함. 전투경찰 혹은 의무경찰이라는 표현은 의무복무중인 진압 경찰을 특별

히 지칭할 때에만 사용함. 

 전투 경찰: Combat police의 번역 

 의무 경찰: Auxiliary police의 번역 

 적합성: Proportionality의 번역 

 적법성: Legality의 번역 

 책무성: 영어원문 중 Accountability의 번역, 책임규명의 의미를 포함. 

 불가피성: Necessity의 번역 

 경찰장비: Police equipment의 번역 

 안전장비: Security equipment의 번역 

 응급의료 자원봉사자: First aid volunteer의 번역 

 경미한 범죄: Minor offences의 번역 

 체포 포상금: Incentives to arrest의 번역 

 시위 대응: Policing of the protests의 번역 

 치명적이지 않은 무기: Non-lethal 

 중간급 무기: Intermediate Weapon 

 수감자: Detainee의 번역 

 경찰 구금: Police custody의 번역 

 법집행공무자: Law enforcement official의 번역 



Amnesty International
International Secretariat
Peter Benenson House
1 Easton Street
London WC1X 0DW
United Kingdom

www.amnesty.org

Index: ASA 25/008/2008
October 2008

POLICING THE CANDLELIGHT PROTESTS
IN SOUTH KOREA
The lifting of the ban on US beef imports to South Korea sparked demonstrations in Seoul in early May
2008. The demonstrations continued for over two months and attracted tens of thousands of people.

Although mostly peaceful, there were violent clashes between riot police and protestors. The most
significant of these happened on 31 May/1 June, when the police first used water cannons and fire
extinguishers, and on 28/29 June, the weekend following the government’s announcement that US
beef imports would resume.

This report examines the policing of the candlelight protests and key areas of concern, including
unnecessary or excessive use of police force; arbitrary arrest and detention; a lack of adequate police
training; and a lack of police accountability. Cases include individuals who were beaten with shields
and batons, subjected to water cannons at close range and denied access to medical care while in
detention. Protestors suffered serious injuries such as broken bones, concussions, temporary blindness
and punctured eardrums.

Amnesty International calls 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ensure that law enforcement officials
are adequately trained, instructed and equipped to police demonstrations. All cases of suspected human
rights violations must be promptly, effectively and independently investigated and those responsible
held to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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